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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

으로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다.한국경제는 규모와 산업

구조 등 모든 산업부문에서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었고,자본과 노동

의 투입량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하였고 산업재해의 발생은 그 당사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

업주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며 근로자에게는 노동력의 상실

을 초래하게 되고 기업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1)
.

국내의 경우 2009년 산업재해로 지급된 산업재해보상금이 3조 5천억원

에 이르고 있으며,간접손실액은 약 1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6)
.그러

나 안전보건의 성과자료인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재해에 대해서만 Heinrich방식을 사용하여 직접손

실 대비 간접손실의 비율을 1:4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국내의

재해손실비용의 산정시 비보험비용을 직접 산정하지 않고 Heinrich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보험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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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1985년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의 “재해손실비용조사 연구”
8)
를 시작으로 비보험비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이 되어왔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9)～12)

1999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

구”에서는 보험비용 대비 비보험비용의 비율은 업종별로 1:3～1:7.9로 다

양하게 나타났다.
13)

국외에서 재해손실비용의 연구는 1926년 Heinrich의 연구
14)～15)

를 시작

으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영국,미국,EU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6)～48)

.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에 따른 경제적 손실비용을 파악해야하며,국외의 직접비용(보험비용)과

간접비용(비보험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1:1～1:4의 비율로 제

시되어 왔다.
1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형태와 상해정도,비용의

정의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있다.ILO,미국의 NSC,OSHA,영국의

HSE,그리고 EU OSHA 등에서는 이미 비보험비용을 직접 산정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현재까지 재해손실

비용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Heinrich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7)
.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손실비용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그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안전투자비용과 비교하여 이를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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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안전투자의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의 손실비용 산정을 위한 비보험비용 항

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각 항목별로 인자 및 산정식을 도출하고 정량

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재해의 손실비용 산정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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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재해손실비용 산정을 위해 선행 연구를 대상으

로 비보험비용 항목을 도출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전문기관,기업 내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보험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한 후 도출된 비보험비용 항목을 대상으로 항목별 산

정이 가능한 산정식과 인자를 구성한 후 재해의 정도별로 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비보험비용의 발생단계 분류

비보험비용에 대한 국립노동과학연구소8),12) 및 한국산업안전공단7),13),

Heinrich
14)
,Simonds

40)
HSE

33)
,野口三郞

22)
등의 선행이론을 조사 및 분석

하여 비보험비용 항목을 재분류하고,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보험비용의 형태를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비

보험비용의 항목을 결정한다.1차 설문결과의 비보험비용 항목을 토대로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재해의 각 처리단계별로 발생되는 비보험비용 항목

의 발생 시기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2)비보험비용의 산정식 제안

비보험비용 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면담 조사를 하고 항목별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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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위한 적용인자를 도출한 후 산정식을 구성하였다.비보험비용 항

목별로 구성된 산정식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를 대상으로 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의 적정성을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설문결과 변경을 요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보험비용 항목

별 산정식 및 인자 도출을 위한 산정식을 보정하였다.또한 재해를 사망,

장해,상해 등의 정도별로 구분하여 비보험비용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재해손실비용 산정 시스템 개발

도출된 50개의 비보험비용 항목과 산정식을 사용하여 비보험비용의 산

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재해 및 보상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검

토한 후
53)～98)

,비보험비용의 항목과 산정식,VisualBasic을 이용하여 구

성시스템을 개발하였다
49)～52)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스템을 실행

하였다.시스템을 실행 후 도출된 산정결과에 대하여 사례를 적용하여 검

증하고,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산정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재해로

인해 발생된 총 손실비용과 비보험비용의 손실별 합계액,손실별 발생비

율,각 항목별 분포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산정결과는 통

계처리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본 시스템은 이

와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에 의해 진행하였고,연구진행은 Fig.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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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Flow chartof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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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해손실비용에 관한 고찰

2.1재해손실비용의 연구동향

재해손실비용에 대한 연구는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Heinrich,Simonds

등의 재해손실비용 산정 모델 이외에도 많은 재해손실비용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직접비용(보험비용)과 간접비용(비보험비용)의 비율에

관한 연구결과는 1:1(Rinefort,1977)41),1:1.6(Levitt,1975)38)등의 비율변

화로 제시되어 왔으며,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형태와 상해의 심각도 수

준,비용의 지불,비용의 정의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달리되고 있다.

Monnery(1999)는 회계 관련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직

업성 질환과 재해손실비용에 대해 연구조사를 하였는데,이 연구에서는

보험비용 대 비보험비용을 1:3.3으로 제시하였으며,비보험비용의 대부분

이 작업관련 질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39).ToreJ.Larsson등(1996)

은 작업손실의 기준을 7일로 적용하여 연구조사를 하였으며,직업성 질환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게 보고되어 매우 적은 비용을 추정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44)
.재해손실비용은 1960년대 직접비용

대비 간접비용으로 산정되다가 1970년 이후 보험비용 대비 비보험비용으

로 산정되었다.그러다 최근 2000년대부터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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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수식적용 또는 실제 비용을 직접 계상하도

록 하는 방식(CostCalculator)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7)
.Table1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의 연구동향을 나타내는 표이다.2006년에

TheoreticalIssuesin ErgonomicsScience의 “stimating uninsuranced

costsofWork-relatedaccidents,PartⅡ:anincidence-basedModel”에

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을 정량적으로 구하고자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과거에 발표된 사고 발생에 따른 시간손실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발생

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제시하였다.제시한 모델은 사업장 전체 노동인력

과 사고 강도에 따라 적용된 보험비용을 활용하였으며,사고에 관한 사고

정도,인력구성 등의 기본정보만을 고려하였다.

연대

항목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산정방식 직접비/간접비 보험비/비보험비
CostCalculator

(손실비용 직접산정)

문제점
직접비 및 간접비

산정의 어려움 발생

보험비 및 비보험비

산정의 어려움 발생

RealCostsof

Accident

Table1Trendofabroadresearchesrelatedtolosscostofthe

industrial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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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비용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국외에서 제시한 사항을 재검토 하

거나 비교하는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었으나,이 모델은 보험절감에 따른

차액뿐만 아니라,사업장의 안전보건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금 회수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1984년 국립노동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재

해손실비용 조사연구
8)
와 재해손실비용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12)
에 의

하면 1인당 손실비용 추정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비용요소의 구성방법

및 손실비용과 구성항목간의 인과관계가 다소 미흡하였다.

Fig.2는 재해손실비용을 손실종류별로 분류한 그림의 예이다.

Fig.2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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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존 재해손실비용 산정방식

2.2.1Heinrich의 방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손실비용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26년

Heinrich에 의해 수행되었다
84)
.500개 산재보험 가입기업의 재해사례를 관

리부서 및 생산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재해손실비용을 조사하였다.

Table2는 Heinrich의 재해손실비용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46)
.재해로 인

한 손실비용을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재해비용(즉,부상자들에게 지급되

는 보상금)개념의 직접비용과 사고와 관련된 다른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사결과 간접비용은 평균적으로 직접비용의 약 4배인 것으로 산정

되었으며,재해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 손실비용 중 직접비용

은 전체 비용의 20%에 불과하며,나머지 80%는 상세한 연구조사가 이루

어져야 파악되는 비용으로서,직접비용에서 유추하여 총 손실비용을 추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
48)
.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업장과 위험분석가들이 개별 기업의 전체 손실비

용을 추정하는데 적용하는 “대략의 법칙(Rough RuleOfthumb)”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그밖에 간접비용에 대한 Heinrich의

조사내용 중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고당사자의 노동시간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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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인의 노동시간손실에 의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었고,둘째 사고로

인한 납기지연 및 공기지연에 따른 위약금,신뢰성의 상실에 따른 주문취

소에 의한 손실이 많이 나타났다.셋째 대부분의 간접비용은 발생 수는

적으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중상해 보다는 건수 당 손실은 적으나 발생

회수가 많은 경상해가 많았다.넷째 직접비용은 없고 간접비용만 발생하

는 특수한 사례도 많았다
7)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때 Heinrich방식은

보편화 되어있고 비보험비용을 쉽게 산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

내의 비보험비용 산정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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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항 목 변 수 비 고

직접

비용

◦치료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상해보상비

간접

비용

◦부상자의 시간손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시간손실

-호기심 -동정심

-부상자 구조 -기타 사유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 직원의 시간손실

◦부상자의 구조 /재해의 원인조사를 위해

◦부상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계속할 사람의 선발 위해

◦재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당국의 호출에 응하기 위해

◦구호자 또는 병원 관계 직원을 만나거나 보험회사에

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의 시간손실

◦기계,공구,재료 등 그 밖의 재산손실

-생산손실에 의한 납기지연에 의한 벌금의 지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손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의 손실

◦부상자의 부상이 치료되어서 직장에 복귀했을 때,

상당 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따른 손실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의 감소 및 기계를

100% 가동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손실

◦ 재해로 인한 사기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

를 유발시키는 것에 의한 손실

◦부상자의 휴업기간의 광열비 또는 그밖에 이런 것과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재료나 기계설비

등 물적손실과

가동 정지에서

오는 생산손실

및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

급한 임금손실

Table2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itemsbyHe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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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Simonds의 방식

Simonds(1965)는 재해손실비용을 Heinrich가 말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

용 대신에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로 구분하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간의

일정비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보험비용의 산정시 사업장에서 재해손

실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

하였다
34)
.

보험비용은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법에 의한 강제사회보험

비용이다.미국의 경우 산재보험 민간보험회사,각 회사의 자기부담보험

또는 각 주별로 운영되는 산재보험기금(A State Operated Insurance

Fund)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여기서 회사들의 보험비용은 순 보험료

(Netamountoftheinsurancepremiums)를 의미한다.

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사고 기록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의 배당금 상

환 또는 기금운영에 따른 이익비용이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용어이다.즉 각 사업장은 보험기간 중 사고기록에 따라 보험사

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데 총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

의 부담분이 순 보험료이다.비보험비용의 산정시 Simonds가 비보험비용

산정에 사용하는 재해 등급은 ‘작업별 재해에 대한 측정 및 기록방법에

관한 미국 표준(ANSI)’에 근거하였다.이 표준은 작업 중에 발생하는 상

해를 근로손실을 초래하는 상해(LostTimeInjuryDisablingInjury)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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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치료 상해(MedicalTreatmentInjury)로 나누었다
92)
.근로손실을 초

래하는 상해는 사망(Death),영구전노동불능(PermanentTotalDisability),영

구부분노동불능(PermanentPartialDisability),일시전노동불능(Temporary

TotalDisability),의학적 치료 상해는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Doctor's

CaseInjury)와 응급조치로 수습이 가능한 상해(FirstAidInjury)를 포함

시키고 있다.그러나 Simonds의 재해비용의 분류를 OSHA의 재해보고서

항목(OSHA Log200)과 비교해 볼 때 무상해 사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OSHA Log200에서는 근로손실을 초래하는 상해와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응급조치의 경

우에는 의식불명(LossofConsciousness),작업 또는 행동제약(Restriction

ofWorkorMotion),작업에 영향(TransfertoAnotherJob)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반면,Simonds의 재해비용

분류에서는 응급조치 사례와 상해 사고까지 포함하고 있다
23)
.

그리고 Simonds방식에 의한 재해손실비용을 산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비보험비용이다.보험비용은 미국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 지

출되는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쉽게 산정 될 수 있다.그리고 비보험비용

의 경우도 근로손실을 초래하는 상해(Lost-dayInjury)는 OSHA의 근로

손실상해(Lost-dayInjury)에 해당되고,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Doctor's

case)는 OSHA에서 정의하는 ‘종업원의 결근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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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정 가능하다.그러나 응급조

치로 수습 가능한 상해(First-aidInjury)와 무상해 사고에 대한 상해건수

의 산정이 문제가 된다.Table3은 Simonds의 재해손실항목을 나타낸 표

이다.

구 분 세 부 항 목 변 수 비 고

보험비용 총 순보험료(NetamountofInsurancePremium)

비보험비용

◦‘상해를 입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손실시간’에 대해 지불된

임금비용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된 설비,장비 및 재료에 대한 수리

및 대체비용

◦사고 당사자에 있어서 보상지급액 외에 손실된 작업시간에

대해 지불된 임금비용

◦사고로 인해 요구되는 초과근무에 소요되는 비용

◦사고 발생 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

비용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사업장에 복귀 후 능률저하에 따른

임금비용

◦새로운 작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회사가 부담하는 비보험 의료비용

◦사고조사 및 보상신청서류 작성 등의 사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제경비

(소송비용,임차료,계약해제로 인한 손해,교체근로자 모집

비용 등)

Table3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itemsbySi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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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영국 HSE의 방식

개인에 대한 손실액만 추정하던 영국은 소송 및 보험지불금액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89년에 APAU(AccidentPrevention Advisory

Unit)가 5가지 산업별에 대한 재해손실비용을 사고별로 연구 조사하여 분

석한 자료를 1993년에 HSE에서 “TheCostsofAccidentsatWork”라는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33)
.

HSE에서는 재해손실비용 파악을 통해 손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해의

원인을 규명해 내는　SuccessfulH&SManagement라는 안전보건 경영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이것이 바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인 BS8800

의 모태이다.

HSE는 종업원이 80명 이상에서 700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이거나 이하인 기업을 5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1,488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손실비용을 산정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18주 동안,이외의 업종은 각각 13주 동

안 상해사고와 무상해 사고를 합쳐 총 6,342건의 재해에 대한 손실비용을

사고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5개 업종 평균에 대한 사고유형은 중대재해가 1일때 경미한

재해는 11이고 무상해 사고는 441의 비율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설업의 경우 무상해사고가 다른 업종보다 많았으며,전체적으로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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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무상해 사고는 1:37이었다.또한,비보험비용이 보험비용보다 8배에

서 36배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는 HSE의 재해손실

비용항목을 구분한 표이다.

구 분 세 부 항 목 변 수 비 고

보험비용 ◦상해,질병,시설물 파손 등으로 보상되는 보험비용

비보험비용

◦제품 및 재료 손실

◦플랜트 및 건물 파손

◦도구 및 장비 손상

◦법적 비용

◦긴급 복구 및 현장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비용

◦생산 지연

◦초과근무 수당 및 용역비

◦사고조사 시간의 손실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 노력으로 인한 시간 손실

◦벌금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Table4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itemsby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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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미국 NSC의 방식

NSC(NationalSafetyCouncil)의 재해손실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은 크

게 의료비,화재로 인한 손실,임금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관리 손

실,사업 주의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990년대 후반 NSC에서는 안

전보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안전보건경영프로그램

인 AccusafePro를 개발하여 재해손실비용을 Table5와 같은 항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손실비용을 파악하고 있다
99)
.Fig.3은

NSC의 AccusafeProProgram의 입력창을 보여준다.

구 분 대분류(Title) 소분류

1 의료비용

◦국제적 조정 요소

◦팽창기

◦NHIS의 상해 건수의 평가

◦NHIS의 입원 기간의 평가

◦등급에 따른 상해지수

◦NHIS의 제한된 활동일의 평가

◦입원기간의 평가

◦병원에 머무른 기간

◦일일 병원 및 총 병원비

◦사례에 따른 당 입원비용외의 총 소요비용

Table5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itemsbyNSC



- 19 -

구 분 대분류(Title) 소분류

1 의료비용

◦중상해에 소요된 의료비용

◦EMS의 의료비용

◦EMS총 비용

◦의료비용 요약

2 화재손실
◦NEPA화재 손실

◦화재 손실액 및 총 비용

3
임금 및

생산성 손실

◦중상해 재해로 인한 임금손실

◦영구노동불능장애로 인한 임금 손실

◦일시노동장애에 대한 임금 손실

◦여행지연에 대한 총 비용

◦삶에 질적 손실에 대한 비용

4 행정적 비용

◦경찰투입에 따른 비용

◦법적으로 든 비용

◦공공보험비용

◦MV보험의 간접비용

◦작업자의 보상보험의 간접비용

◦보험행정의 중복

◦가족 및 공공 보험의 간접비용

◦총 행정적 비용

5 고용 비용
◦고용주의 Input데이터 비용

◦고용주 비용

Table5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itemsbyNSC(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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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ccusafeProProgram ofNSC

재해손실비용 평가모델인 Heinrich방식, Simonds방식, HSE방식과

NSC방식의 직접비(보험비용)와 간접비(비보험비용)항목을 비교해보면

Table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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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Heinrich Simonds HSE NSC

직접비용

(보험비용)

치료비,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장례비

유족보상비

총 순보험료

상해,질병,시설물

파손 등으로 보상되는

보험비용

조사항목에 없으나

내부적 관리를

권고함

간접비용

(비보험비용)

◦부상자의 시간손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다른 작업자의 시간

손실

◦관리감독자 및 관리

부서직원의시간손실

◦구호자 또는 병원관

계자를 만나거나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지

않는사람의시간손실

◦기계,공구,재료 등

그 밖의 재산의 손실

◦생산손실에 의한 납기

지연에 의한 벌금의

지불,그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의 손실

◦종업원에 대한 복리

후생에있어서의 손실

◦부상자의 부상이 치료

되어서 직장에 복귀

했을 때,본인의 능

률이 현저히 저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을 지불

하는데 따르는 손실

◦부상자의 생산력 감

퇴에 의한 이익 감소

및 기계를 100%가동

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손실

◦재해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혹은 주위

를 자극하여 다른 사

고를 유발시키는 것

에 의한 손실

◦부상자가 쉰다고 하더

라도 변함이 없는

광열비라든가 그밖에

이런 것과 같은 1인

당평균코스트의 손실

◦상해를 입지 않은 근

로자의 근로손실 시간

에 대해 지불된 임금

◦사고가 발생하여 파

손된 설비,장비 및

재료에 대한 수리 및

대체 비용

◦사고당사자의 보상지

급액 이외에 손실된

작업시간에 대해 지

불된 임금 비용

◦사고로 인해 요구되

는 초과근무에 소요

되는 비용

◦사고 발생시 감독자

의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

◦사고를 당한 작업자

가 작업장에 복귀 후

능률 저하에 따른

임금

◦새로운 작업자의 교

육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회사가 부담하는 비

보험 의료비용

◦사고조사 및 보상

신청서류 작성 등의

사무관리에 소요비용

◦기타제경비

(소송비용,임차료,계

약파기로 인한 손해,

대체자모집경비 등)

◦제품 및 재료손실

◦플랜트 및 건물파손

◦도구 및 장비손상

◦법적 비용

◦긴급 복구 및 현장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비용

◦생산 지연

◦초과근무 수당 및 용

역비

◦사고조사 시간 손실

◦관리감독자의 사고

수습 노력으로 인한

시간 손실

◦벌금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근로시간 손실

(Losttime)

◦비보험 의료비용

◦인상된 산재보험료

◦범칙금

◦설비중지시간

◦설비 교체 및 수리

비용

◦재료 교체 및 복원

비용

◦새로운 작업자의 교

육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사고로 인하여 요구

되는 초과근무에 소요

되는 비용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제비용

Table6Comparisonoftraditionalaccidentlosscos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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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최근 재해손실비용 산정모델

2.3.1HSE의 재해손실비용 모델

HSE에서 TheCostsofAccidentsatWork
33)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

후, Fig.4와 같이 홈페이지(http://www.hse.gov.uk)에 직접 재해손실비

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선정하여 입력자가 바로 결과를 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100)
.재해손실비용 산정을 위하여 비용정보를 입력할 때 6

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입력한다.Fig.5는 HSE의 재해손실비용 계상시

트이다.

Fig.4AccidentlosscostModelof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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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AccidentlosscostsheetofHSE

Dealingwithincident(immediateaction)에는 응급조치 관련 비용 등 사

고발생에 따른 수습비용을 입력하고,Investigationofincident에는 동종재

해 방지 및 안전 확보 비용,화재 진화 비용 등 사고조사 관련비용을 입력

한다.Gettingbacktobusiness에는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비용을 입력

하고,Businesscost에는 근로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 사업적

인 손실비용을 입력한다.Actiontosafeguardfuturebusiness에는 고객위

로금 등 차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Sanctionandpenalties에는

벌금 및 행정비용을,Other에는 상기의 손실 이외에 발생된 손실액을 입력

하면 된다.Table7은 HSE의 재해손실별 계상 항목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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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분류(Title) 소분류

1

사고발생에 따른

수습비용

Dealingwithincident

(Immediateaction)

◦응급조치 관련 비용

◦사상자 후송비용(병원/집)

◦동종재해 방지 및 안전 확보 비용

◦화재 진화 비용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

◦기타

2

사고조사 관련 비용

(Investigationof

incident)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사고관련 토의 및 회의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근로감독관 또는 관련 사고조사 담당자와의 회의 등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사고 관련 컨설팅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기타

3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

(Gettingbackto

business)

◦생산성 감소 및 저하

◦업무·제품에 대한 복구비용

◦폐기물,장비,제품 및 사고 지역 청소비용

◦표준과업 지시서 도입비용

◦주변 위험 및 결함 등의 복구비용

◦도구,장비,설비 등 임대 및 구입비용

◦기타

4

사업적 손실 비용

(Businesscost)

◦업무중단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손실

◦대체 근로자 임금비용

◦업무시간손실(납기지연,업무 재처리 등)

◦추가 근무 수당

◦신규 근로자 충원비용

◦제품의 주문 감소 또는 취소

◦생산지연에 따른 위약금

◦기타

5

차기 안전 확보 비용

(Actiontosafeguard

futurebusiness)

◦고객 위로금

◦고객에 대한 대체재 제공 비용

◦기타

6

벌금 및 행정비용

(Sanctionand

penalties)

◦보상비용

◦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진행비용

◦법적 조치에 따른 시간손실

◦벌금 및 행정 명령 이행비용

◦보험료 증가비용

◦기타

7
기타

(Other)

Table7Accidentlosscostitem of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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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EU의 재해손실비용 모델

EU의 경우 2000년대부터 Factsheet27(Inventory ofsocioeconomic

costs ofwork accidents,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구성),

Factsheet28(Economicappraisalofprevent ing work accidentsat

companylevel)을 통하여 작업장 사고로 인한 재해손실비용의 구분 및 작

성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EU OSHA의 경우,근로자에 대한 손실비

용,회사의 손실비용,사회전체에 대한 손실비용(atthe levelofthe

individualworker,atcompanylevel,atthelevelofsocietyasawhole)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는 영국,미국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Factsheet27에서는 Table8과 같이 비용의 범의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의 손실 사업장 손실 사회전체에 대한 손실

◦신체건강 ◦건강관련 비용

◦삶의 질 ◦건강과 관련 없는 손실 등

◦슬픔과 건강 -

◦잠재적인 미래의 소득

◦보험이나 보상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지출 등

Table8ClassificationofcostbyFactshee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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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 제 목
소비

날짜

평균

비용(일)
양

안전

보건

경영

◦잔여작업시간(회의,조정)

-정직원

-관리,전문가

◦대외 OSH서비스

◦보호구

◦대용 생산품

◦사내 활동(승진) (+)

◦합계(OSH관리비용)

◦보상 (./.)

◦NET(안전보건 비용)

안전

보건

비용

◦결근율(작업일수)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과잉된 작업자의

턴오버

◦행정적 간접비

◦법적 비용,벌금,보상금

◦손상된 장비 및 재료

◦조사

◦보험비용의 영향

◦합계(비용관련 OSH)

◦보험으로 따른 보상

◦NET(비용관련 OSH)

Table9SpendingcostforSafe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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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Spendingcostforsafety& Health(continue)

제 목 소 제 목
소비

날짜

평균

비용(일)
양

회사

경영의

사고로

인한

결과

◦OSH로 인한 생산 결과

-손실 생산(감소된 생산량)

◦주문 감소

◦OSH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적 영향

-재가동,수리,폐기물

-보증

◦운용상의 영향(예:안전방법으로 인한)

◦무형적 영향(회사의 이미지)

-노동시장에서의 잠재적 소비자를 끌어

끌어들일 수 있는 것

-회사에서의 새로운 개개인의 혁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

◦합계(회사 경영상의 영향)

Factsheet이외에 대분류로 재해손실비용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 홈페이지(http://osha.eu)에 게시하고 있다
101)
.EU OSHA에서는 Table

9와 같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를 구분하였고,Table10은 EU OSHA의 직접비 및 간접비를 정리한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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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mount

직접비용

(Directcost)

◦의료비용

◦보상비용

간접비용

(Indirectcost)

◦작업자의 보상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작업상의 시간

손실

◦재해자외의 작업자들의 시간손실

◦재료 또는 장비 손상 비용

◦사고에 의한 업무시간외에 드는 비용

(생산손실,부가적 감독 및 열,전등 등)

◦사고로 인해 업무적 이외의 활동에 지급된 비용

◦사고 후 새로운 작업자들의 작업지시,훈련,재배치 등과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

◦산재보험으로 지급되지 않고 고용주가 직접 지급한 의료

비용

◦사고관련 서류작업,통화,인터뷰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사고 소송자료 작성,관리자와 사무직 업무자의 사고조사로

인해 발생된 비용

◦일단 한번 사고를 당한 작업자가 작업장으로 복귀하기

까지 감소된 생산성에 대한 임금비용

Table10ClassificationofInsured/UninsuredcostbyEU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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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미국 OSHA의 재해손실비용 모델

미국 OSHA의 재해손실비용 모델은 영국과는 달리 사상자수,발생건수,

업무손실일수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특히 1990년부터 축적된 통계자료

를 통하여 사고 발생에 따른 금액을 명시하였으며,사고에 따른 손실비용

이 바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현재 이 프로그

램은 OSHA 홈페이지(http://www.osha-slc.gov)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Fig.6과 같이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2)
.

Fig.6CalculationalModelofAccidentlosscostby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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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HA에서는 재해손실비용 항목을 Table11과 같이 구분하고 있

으며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사고비용을 대비시킴으로서 사고발생에 따

른 손실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사업장에서는 OSHA지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간접비

용으로 산정하고 있다.보상이 필요한 판매자의 관점에서 손실에 관계하

는 상해 및 질병의 가치,안전보건 담당자,교육 등의 예산,초과시간,안

전보건 예방의 근로자별 비용,안전보건 담당자 수 및 총 근로자 수,근로

자 단위 시간별 상해,제로 데이(무방비 시간)의 수,생산 라인별 평균 손

실,생산품,자산,부채,개인 상해,사업장애,재고 손실을 포함한 총 손

실,생산단위별,사고별,근로자별 근무외 시간 이익,근무 외 시간의 중대

한 손실,생산단위별 사고비용,근로자별 사고비용,근로자 및,시간별 그

리고 생산단위별 근로자 보상비용,경험수정 요인,안전보건 경비는 단위

별 비용에서 예방비용과 총 손실비용을 차감한다.

생산 단위,사고근로자 당 측정된 벌금 벌칙,사고비용 대비 산업 평균

비용 또는 경쟁자비용,초과시간의 직업적,비직업적 손실률,안전보건 직

접 손실 초과시간,총 출자 지분 당 직접 손실,초과시간별 소득의 안전보

건 직접손실,근로자 초과시간별 노동자 보상비용 등을 이용하여 재해손

실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46)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비용은 업무 종류에 따

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Table12는 자동차 충돌 사고에 따른 손실금

액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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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분 류 소 분 류 비 고

1

연간 사고비용측정

(Estimatedannual

accidentcosts)

◦연간 업무상 사망자 수

◦연간 업무 손실 건수

 ◦연간 보고되지 않는 사고손실건수

$910,000

$28,000

$7,000

2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Impactof

accidentson

profitsandsales)

◦판매량(SalesVolume)

◦이윤(ProfitMargin)

◦판매량(SalesVolume)×이윤(Profit)

=연간 이윤(AnnualProfits):$

◦사고비용(AccidentCosts)

=(추정 또는 실제금액EstimatedorActual):$

◦수익율에 따른 사고 비용

(AccidentCostsasaPercentofProfits: %

◦손실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량

(AmountofSalesNeededtoReplaceLostProfits

: $

3

상해 또는

사고율 산정

(Calculateinjury

and/orillness

incidencerates)

◦OSHA에 보고되는 사고 및 상해 수와 업무시간

결정

◦Determinethetotalnumberofhoursworked

andfrom yourOSHA

Recordkeepinglogsdeterminethenumberof

injuriesand/orillnesses(사고율 산정법)

◦How doIcalculateincidencerates?

(N/EH)×200,000=

TotalIncidenceRateperyear

◦업무손실 사고율 산정

How doIcalculateLostWorkday

IncidenceRates?

LWDIRat

=(LWDcases×200,000)/EmployeeHoursWorked

=

Table11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by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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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상해 정도 추정된 손실금액($)

1 사 망 $1,000,000

2 치명적이지 않은 상해 $35,000

3 재산손실(상해비용 미포함) $6,500

Table12Losscostbycaraccidentduringwork

이외에도 Fig.7과 같이 간접비용 대비 직접비용을 이용하여 워크시트

로 만들어 사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워크시트는

Heinrich가 제안한 방법과 같이 재해손실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그러나 직접비용의 규모에 따라 간접비용에 대한 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시트의 마지막장은 사고가 회사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도록 제공하고 있다.Table13은

미국 OSHA의 직접손실비의 규모별 간접손실 적용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번 호 직접손실비 규모 비율(%)

1 $0-$2,999 4.5

2 $3,000-$4,999 1.6

3 $5,000-$9,999 1.2

4 $10,000ormore 1.1

Table13Insuredlosscostaccordingtothescale& applicable

ratioof uninsuredlossby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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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Accidentlosscostsheetof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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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ILO의 재해손실비용 모델

ILO에서는 작업관련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소득손실과 함께 비용손

실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제56장 사고예방(Accident

Prevention)부분을 통하여 작업관련 사고비용(Work-Related Accident

Costs)을 서술하고 있다.

Table14는 ILO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류

한 표이다.ILO에서 손실비용을 근로자 손실과 생산과정에서의 손실,사

회적 비용 등 세 가지 손실로 분류하고 있다
103)
.

번 호 대 분 류 소 분 류

1 근로자 손실

◦의료비

◦소득 감소비

◦심리적 보상비

◦기타 무형의 비용

2 생산과정에서의 손실

◦사고예방 고정비

◦보험비

◦사고예방 가변비

◦근로자 보상비용

◦생산저하로 인한 비용 등

3 사회적 비용

◦제품가격 상승

◦국민총생산 감소

◦사회보장제도 비용 상승

◦기타비용

Table14Classificationofeconomiclosscostbyindustrialaccident

of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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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분 류 소 분 류

1 의료비

◦진료비

◦앰뷸런스 또는 기타 후송 비용

◦치료비

◦가정 간병 비용,보조인 지급비

◦의수족 비용 등

2

사고 당사자

소득 감소

비용

◦휴무 기간 중 당장의 소득 손실 

◦상해가 영구 장애,장기 장애가 경력이나 직업상

희생자의 정상적인 발전을 막는 경우의 향후 소득

손실

3

사고 당사자

심리적 보상

비용

◦기대 수명 단축으로 인한 비용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 유발에 대한 비용,희생

자가 새로운 직업이나 소득을 찾아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시키는 비용

◦절단,절름발이,시력 상실,심한 흉터나 상처,정신

변화 등의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고통에 대한 비용

4
사고 당사자

무형의 비용

◦다른 가족구성원이 소득 상실을 채우기 위해 일하러

나가야할 때 발생하는 비용

◦희생자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감소되는 기회비용

◦희생자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 이외의 취미생활 등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나머지 가족에

대한 걱정 및 특히 자녀의 경우 장래에 대한 손해 등

Table15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byILO(theperson

directlyinvolvedinthe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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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LO에서는 근로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손실피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문에 밝히고 있으며,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도 증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46)
.사고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간접비용을 통하여 제품 생산 원가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작

업자,장비,시설 및 자재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6)
.

Table15는 재해발생시 사고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는 손실비용

을 나타낸다.의료비,사고당사자의 소득 감소비,사고당사자의 심리적 보

상비용,사고당사자의 무형의 비용 등 4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소분류 항

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산정하고 있다.Table16은 재해 발생 시 생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나타낸다.사고예방을 위한 고정비,보험

비용,사고예방을 위한 비용,인체 부상,사고발생에 따른 비용,중대재해

및 손실을 발생하는 비용 등의 5개 손실로 구분하고 15개의 소분류 항목

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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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분 류 소 분 류

1
사고예방을 위한

고정비용

◦의료비

◦안전 및 교육 서비스비

◦안전 프로그램에 근로자 참여를 위한 준비비용

2 보험비용
◦사고 및 상해 보험을 위한 고정 비용  

◦사고 건수에 따른 가변 보험 비용

3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각종 비용

(이들은 사고빈도와 정도에 따라 크게 다르며,

훈련과 정보활동,안전 캠페인,안전 프로그램

및 연구,이들 활동에의 근로자 참여를 위한

비용이 포함)

4

인체 부상

사고발생에

따른 비용

◦진료

◦ 수송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조금

◦사고의 행정 비용 및 법적 벌금

◦ 사고조사 비용

◦휴무 기간 동안 상해자와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5

중대피해 및

손실을

발생하는 비용

◦생산 저하로 인한 비용

◦특수한 대책을 도입하는 비용

◦기계장비 및 시스템 설치비용 등

Table16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byILO(paidcostduring

th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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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보험비용 항목 도출

3.1기존 연구의 비교분석

최근 재해손실비용 평가모델인 ILO,영국 HSE,EU그리고 OSHA의 방

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 Table17과 같다.최근 방식과 기존의 방식을 비

교분석해 보면,재해로 인한 손실의 조사범위는 두 가지 방식 모두 무상

해 사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OSHA를 제외한 모든 방식에서 재해손실

비용 항목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분류로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대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46)
.비용의 구분은 직접비용

대비 간접비용,보험비용 대비 비보험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방식의 재해손실비용 항목구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EU방식에서는 개인 및 회사는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였고,ILO방식의 경우는 재해 당사자 및 그에 따른 무형의 비용 등

도 포함하고 있다.

HSE방식의 특징은 재해를 발생한 순서별로 나열하여 각각의 재해손실

비용 항목을 구분하고 그 비용항목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OSHA는 Heinrich의 방식을 적용한 직접비용 대비 간접비용의 비율을

1:4가 아니라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을 세분화한 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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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EU와 ILO는 사회적 비용까지 비용항목에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

다.최근 재해손실비용 평가모델인 ILO,HSE,EU,미국 OSHA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해 보면 Table18과 같다.

구 분 대 분 류 비 고

NSC

1.의료비용

2.화재손실

3.임금 및 생산성 손실

4.행정적 손실

5.고용비용

HSE

1.사건처리(즉각적 행동)

2.사고조사

3.사업장 복귀

4.사업비용

5.향후 사업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

6.제재 및 벌금

OSHA

1.연간 업무상 사망자수

2.연간 사고로 인한 작업손실일수

3.작업손실일 없이 연간 보고된 사고 건수

EU

1.개인적으로 지출된 비용

2.회사에서 지출된 비용

3.사회적으로 지출된 비용

ILO

1.작업자 손실

2.생산하는 동안 발생된 비용

3.총괄적인 국가손실

Table17Classificationofaccidentloss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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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점 단 점

HSE

◦재해손실비용 항목구분을

시계열로 작성하여 입력하기

용이함

◦시트가 간단하고,시간과 비용

작성이 용이함

◦재해손실비용 항목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시트자체는

재해손실비용 항목 구분 예)

OSHA

◦사고비용별로 간접비용비율이

나타나 있어 쉽게 손실비용

계상 가능

◦회사 내 이윤대비 손실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비용측정 시트 중 가장 간단

◦간접비용 비율에 대한 통계가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

NSC

◦프로그램 사용시 통계 처리가

용이함

◦10년 이상의 미국의 통계

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국내 통계의 항목구분에 대한

차이와 자료의 확보가 어려움

EU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음

◦사회적 비용까지 계상하기에는

국내의 기업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Table18Detailanalysisofaccidentlosscostofabroad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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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의 모델은 항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OSHA방식은 간접비용의

비율이 나타나 있어 쉽게 계상할 수는 있으나 OSHA의 통계를 국내에 적

용하기에는 불확실하다.NSC방식은 국내와의 항목구분에 대한 차이로 적

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EU와 ILO방식은 사회적인 비용까지 계상해야하

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재해손실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보험비용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류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비보험비용 항목 결정

본 연구에서는 재해손실비용에 대한 선행이론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비보험비용 항목을 재분류하였다.그리고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국

내기업에서 발생되는 비보험비용의 형태를 파악한 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국립노동과학연구소 및 한국산업안전공단,Heinrich,Simonds,HSE,野

口三郞 등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비보험비용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이를 토대로 국내기업의 안전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설문분석을 통해 재해의 진행단계별로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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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비용 항목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파악하였으며,항목별 특성을 파악하

여 제시하였다.Table19는 비보험비용 항목을 도출하기위해 사용한 선행

연구자별 비보험비용 항목 수를 나타낸 표이다.연구자별로 사용된 항목

수는 Heinrich의 간접비용 20개15),Simonds의 비보험비용 15개40),HSE의

비보험비용 16개
33)
,野口三郞의 간접비용 45개

22)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비보험비용 31개
1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비보험비용 45개

13)
와 같이 총 172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항목 도출을 위해 MatrixAnalysis로 분

석하였다.Table21은 도출된 비보험비용 항목을 2개의 대분류와 6개의

중분류,그리고 50개의 소분류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연 구 자 항목 수(개) 국적

Heinrich 20 미국

Simonds 15 미국

H S E 16 영국

野 口 三 郞 45 일본

국립노동과학연구소 31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5 한국

총 계 127

Table19Uninsuredcostitemsofpreviousstudy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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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응 비보험비용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MatrixAnalysis분석화면

을 나타낸 것이다.항목의 선정을 위한 분류 작업시 발생규모가 큰 항목

은 대분류에 포함하였으며,발생 규모가 작은 항목은 소분류에 포함하였

다.

비보험비용 항목은 대분류와 중분류,소분류,세부분류 등의 4단계로 구

분하여 분류하였으며,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분류항목에

포함하였다.또한 항목을 결정할 때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

한 항목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Fig.8Analysisofuninsuredcostitem byprevious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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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0은 MatrixAnalysis로 분석한 비보험비용 항목별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비보험비용 항목 선행연구의 비보험비용 항목

재해자의 근로시간손실(사고당일,휴업기간,통원기간)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직장 복귀시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재해자 이외의 시간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사기 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부상자 이외 작업중지시간에 지불하는 임금 총액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초과 근무수당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생산지연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제품,재료의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건물 등의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공구 등의 재산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보호구의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동력,연료의 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기타의 물적손실 Heinrich Simonds HSE 野口三郞
국립노동

과학연구소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비보험비용 항목 미사용 , :비보험비용 항목 사용

Table20Item analysisresultofprevious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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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 항목 중 다른 항목과 중복이 되거나 포괄적인 항목 및 국부

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본 연구의 항목선정에서 제외하였다.또한 본 연구

에서 정량화 시키지 못한 항목은 기업이미지 실추에 따른 추정손실,재생

산체제 부흥용 금융 대책비,금리부담,생산 감량을 위한 부담 경비,재해

로 인한 사기저하로 인한 손실 등의 항목이다.

Table21은 본 연구에서 설문을 위해 선행연구이론의 비보험비용 172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과 포괄적인 항목을 삭제한 후 도출된 50개의 비보

험비용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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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해자의 손실

A1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 손실

A2 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 손실

A3 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 손실

A4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 손실

A5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

A6 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손실

B.재해자 이외의 인적 손실

B1 동정심으로 인한 시간 손실

B2 재해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의 시간 손실

B3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

B4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 손실

B5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

B6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 손실

B7 부상자 이외 작업중지 시간에 지불하는 임금 손실

B8 초과 근무수당

B9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 손실

B10 부상자 구조를 위한 시간 손실

C.물적 손실

C1 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C2 제품,재료의 손실

C3 건물 등의 손실

C4 공구 등의 재산 손실

C5 보호구의 손실

C6 동력,연료의 손실

C7 기타의 물적 손실

Table21Classificationofloss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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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ClassificationoflossItems(continue)

D.재해처리 비용

D1 소송관계 비용

D2 위로금 및 보상금

D3 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D4 공물료,화환대 등

D5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 비용

D6 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

D7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D8 벌금 및 과태료

D9 기타 재해처리비용

E.특수 비용

E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E2 긴급복구비용

E3 섭외,접대비

E4 생산 감소 회복경비

E5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E6 신규 채용비

E7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E8 임차료

E9 연구비

E10 재해처리를 위한 경비 손실

F.경영 손실

F1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F2 기계를 100% 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F3 부상자의 생산력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F4 복리 후생 제도상의 손실

F5 인상된 관련 보험비용

F6 퇴직금 할증액

F7 생산지연 으로 인한 손실

F8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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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도출된 항목을 생산 손실과 생산외 손실로 대분류하고,생산

손실은 재해자 손실,재해자 이외의 인적 손실,물적 손실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생산외 손실 항목은 재해처리 비용,특수 비용,경영 손실

로 분류하였다.생산손실항목의 항목별 발생 및 소멸되는 시기는 재해가

발생된 후 진행과정에서 항상 발생되는 항목이 10개이고,발생조건이 존

재할 경우에만 발생되는 항목이 13개이다.23개 생산손실항목 모두 정량

적인 형태로 발생되는 특징을 보인다.

항목별로 발생되는 조건은 Table22와 같으며,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

로 인한 임금손실은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만 발생되고 사기

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은 재해발생 후 2차 재해

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발생된다.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은 재해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 발생되며,초

과 근무수당은 재해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 발생된다.또한 대

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손실은 대체자를 투입하여 생산능력이 재해

자의 생산량에 미달 할 경우에 발생된다.

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은 재해로 인한 설비가 파손되었

을 경우에 발생되며,제품,재료의 손실은 재해로 인해 망실된 제품이나

재료가 있을 경우에,건물 등의 손실은 재해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발생된다.공구 등의 재산손실은 재해로 인해 공구 또는 기구가

파손 되었을 경우에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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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발생형태 발생조건 비 고

A

A1 a Y

A2 a Y

A3 a Y

A4 a X 장해 발생

A5 a Y

A6 a X A1-A5이외 재해자 손실 발생

B

B1 a Y

B2 a Y

B3 a X 2차 재해 발생

B4 a Y

B5 a Y

B6 a X 신규 채용자 발생

B7 a Y

B8 a X 초과근무 발생

B9 a X 생산량 감소 발생

B10 a Y

주)발생형태 :a-정량적,b-정성적,발생조건 :X-조건,Y-무조건

Table22Occurredtypeandconditionofproductionloss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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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발생형태 발생조건 비 고

C

C1 a X 설비수리 및 철거작업 발생

C2 a X 제품,재료의 손실 발생

C3 a X 건물 등의 손실 발생

C4 a X 공구,기구 손실 발생

C5 a X 보호구 손실 발생

C6 a X 동력,연료의 손실 발생

C7 a X 상기항목 이외 물적손실 발생

주)발생형태 :a-정량적,b-정성적,발생조건 :X-조건,Y-무조건

Table22Occurredtypeandconditionofproductionlossitems(continue)

보호구의 손실은 재해로 인해 망실된 보호구가 있을 경우에 발생되며

동력 및 연료의 손실은 재해로 인하여 유실된 동력이나 연료가 있을 경우

에 발생된다.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손실과 기타의 물적

손실은 상기 항목 이외에 시간 손실과 물적 손실이 존재할 경우에 발생하

게 된다.Table23은 생산외 손실항목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보여주는 표

이며,비보험비용 항목 중 발생되는 형태가 정성적인 것이 2개이고 정량

적인 것이 25개이다.

각 항목이 발생되는 조건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존재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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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이외의 경비,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

보상외의 경비,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복리후생제도상의 손실

등 4개 항목이고,나머지 23개 항목은 각 항목의 발생조건이 존재하는 경

우에만 발생하게 된다.항목별로 발생하게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소송관

계비용은 재해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며,위로금 및

보상금은 위로금이나 배상금이 지불되었을 경우에 발생된다.

공물료,화한대의 발생은 장례식에 공물료나 화환대가 지출되었을 경우,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은 장례식을 회사에서 주관했을 경우에

만 발생하게 된다.벌금 및 과태료는 재해로 인해 납부한 벌금 및 과태료

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며,계약 불이행으로 연체금 및 지체보상금

은 사고로 인한 생산지연 등으로 지불된 연체금이 지출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긴급복구비용은 재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하

게 되며,섭외,접대비는 재해처리를 위해 관계자를 면담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생산감소 회복경비는 재해로 인한 생산부흥 목적의 행사

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며,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

요한 비용은 재해로 인한 신규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했을 때 발생된다.

신규채용비는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은 재해자를 대체할 인

원을 충원하지 않고 공정을 가동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임차료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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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설비를 임대하였을 경우에,연구비는 재해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은 재해자

가 기술자이거나 경력자일 경우에 대체되는 근로자가 재해자의 숙련도나

기술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기계를 100% 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은 재해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아

설비를 가동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감소는 재해자가 복귀 후 완전히 회

복하지 못하여 생산량이 사고 전에 비해 감소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

며,인상된 관련 보험비용은 재해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퇴직금 할증액은 재해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발생하나,사망재해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생

산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재해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나 연체료는 본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로 산정한다.기타 재해처리비용,재해처리를 위한 경비 손실,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경비 등의 상기 항목 이외에 발생된 손실은 해당되는 손실

이 존재할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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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발생형태 발생조건 비 고

D

D1 a X 소송 발생

D2 a X 위로금,배상금 발생

D3 a Y

D4 a X 장례식 참석비용 발생

D5 a X 회사주관 장례비용 발생

D6 a Y

D7 a Y

D8 a X 벌금,과태료 발생

D9 a X D1-D8이외 재해처리비용 발생

E

E1 a X 연체금 발생

E2 a X 긴급 복구작업 발생

E3 a X 섭외,접대자 발생

E4 a X 생산회복경비발생

주)발생형태 :a-정량적,b-정성적,발생조건 :X-조건,Y-무조건

Table23Occurrencetypeandconditionoflossitemsexcept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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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발생형태 발생조건 비 고

E

E5 a X 신규채용자교육 발생

E6 a X 신규채용자 발생

E7 a X 대체자 발생

E8 a X 임차설비 발생

E9 a X 연구 진행

E10 a X E1-E10이외 재해처리발생

F

F1 b X 기술,경력자의 재해 발생

F2 a X 가동 중지된 설비 발생

F3 a X 생산량 감소 발생

F4 b Y

F5 a X 산재보험료 인상

F6 a X 상해 및 장해 후 퇴사 발생

F7 a X
생산지연 손실액발생

(연체료 외의 지연 손실액)

F8 a X F1-F7이외 경영자 부담 경비 발생

주)발생형태 :a-정량적,b-정성적,발생조건 :X-조건,Y-무조건

Table23Occurrencetypeandconditionoflossitemsexceptproduction

(continue)



- 55 -

3.3비보험비용 항목별 특성분석

3.3.1진행과정별 비보험비용의 발생과 소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비보험비용 항목과 발생단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는 전문기관종사자 20부,기업 내

안전관리자 20부,총 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문기관종사자 14부,안

전관리자 16부로 총 30부가 회수(회수율 75%)되었다.전문가 설문분석 결

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진행되는 단계를 Table24와 같이 도출하여 재

해의 각 진행과정 및 진행순서를 12단계로 분류하였다.이중 설문응답자

의 90%가 Table2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순서에 의해 재해의 처리과정

이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의 단계를 재해발생단계에서 시작하여 작업장복귀단

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속되는 단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고,각 단계

별로 병행하여 진행되는 단계들은 같은 단계로 분류하였다.

다른 단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응급조치단계와 작업

복귀단계,병원후송단계와 대체근로자 투입단계,입원치료단계와 처벌단

계,장해결정단계와 사망결정 및 장례실행단계와 같은 4가지 단계로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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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진 행 단 계 병 행 단 계

제1단계 재 해 발 생 단 계

제2단계 응 급 조 치 단 계 작업복귀단계

제3단계 병 원 후 송 단 계 대체근로자 투입단계

제4단계 입 원 치 료 단 계 처벌단계

제5단계 통 원 치 료 단 계

제6단계 치 료 종 결 단 계

제7단계 장 해 결 정 단 계 사망결정 및 장례실행단계

제8단계 합 의 단 계

제9단계 소 송 단 계

제10단계 배 상 단 계

제11단계 작 업 장 복 귀 단 계

제12단계 11단계 이후 지속단계

Table24Stageclassificationofuninsuredcostitems

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해 재해가 발생된 이후부터의 진행과정과 비보험

비용 항목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Fig.9에 나타내었다.Fig.9의 각 항목

별 흐름을 살펴보면 사망결정단계의 경우 사망결정시점이 재해발생 직후

부터 응급조치,병원후송,입원치료 등의 4가지 단계에서 발생이 되고,재

해발생단계에서 시작되어 입원단계 이후 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각 단계와

연계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장례실행단계는 사망결정단계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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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각 단계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제1

단계 재해발생단계의 경우는 가장 많은 종류의 비보험비용 항목이 발생되

는 시점이므로,비보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1단계에 대한 관리

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제2단계를 살펴보면 작업복귀단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인데 이때는 응급조치 후 바로 작업장으로 복

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조치단계와 같은 단계로 분류를 하였으

며,이는 제11단계 작업장복귀 단계와는 다르다.제2단계는 부상의 정도가

경상일 경우 간단한 응급조치 후 바로 작업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Fig.9Accidentflowchart& Occurrenceofuninsured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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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의 경우 병원후송 직후 작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단계와 부상자의 병원후송단계로 나누어지는데,이 두 가지

단계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게 된다.이 단계 또한 사망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보험비용 항목의 발생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잠재성

을 내포하고 있다.제4단계를 입원치료단계와 처벌단계로 분류한 것은 처

벌단계가 대부분 재해자의 요양기간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단계로

분류를 하였다.

제5단계는 통원치료단계이다.통원치료단계에서도 비보험비용이 발생되

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단계를 분류하였고,제6단계 치료종결단계는

퇴직금 할증액 등의 항목이 발생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분류하였다.제7단

계의 경우 장해결정단계와 사망 및 장례실행단계는 그 진행형태가 비슷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병행단계로 분류를 하였다.대부분의 경우는 위로

금 및 배상금이 결정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비보험비용 항목의 발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제8단계는 합의단계이다.이 단계는 비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 될 수 있는 위로금 및 배상금이 결정되는 단계이다.

제9단계는 소송단계인데 이 단계는 합의가 되지 않을시 진행 되는 단계

이나 소송이 진행 중에 합의가 될 경우에는 합의단계로 회귀 할 수도 있

다.제10단계는 배상단계로써 이는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이 될 수도 있지

만 제8단계 합의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이기도 하다.제11

단계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작업장에 복귀하는 단계인데 재해처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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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제12단계의 경우는 비보험비용 항목이 발생은 되나 소멸시

기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11단계 이후에 발생 및 지속 될 수 있는 비보험

비용 항목을 분류하기 위한 단계이다.

3.3.2동일한 시기에 발생 및 소멸되는 비보험비용 항목

Fig.10은 같은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보험비용의 발생 및 소멸되는 시기

를 나타낸 것으로 발생 및 소멸시기가 같은 항목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비보험비용에 영향을 주는 그룹 및 항목 수를 알 수 있다.

Fig.10Developmentfigureofuninsuredcost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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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 항목(항목 코드)을 26개 그룹,5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Fig.10은 각 비보험비용 항목과 단계별로 영향을 주는 항목과의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각 단계별로 분포하는 그룹을 살펴보면 H그룹은 12개 단

계에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G그룹은 11개 단계,O그룹은 10개 단계,N그

룹은 9개 단계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단계에 분포하는 그룹은 K그룹,R그룹,T그룹,V그룹,W그

룹,Y그룹 등으로 각각 한 단계에서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5는 각 단계별로 발생 및 소멸되는 비보험비용 항목을 각 그룹 및 항목

수로 정리한 것이다.50개의 비보험비용 항목 중 2번 이상 발생되는 비보

험비용 항목 9개를 포함한 59개 항목을 그룹 및 항목별로 분류하였다.여

기서도 제1단계에서 제3단계까지 발생되는 항목이 전체 항목의 70% 이상

인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재해발생단계,응급조치단계,병원후송단계 등

사고당일에 가장 많은 종류의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해발생단계에서는 재해자로 인한 손실과 재해자 이외의 인적손

실 등의 항목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물적 손실과 더불어 인적요인으로 인

해 발생되는 손실항목이 재해발생단계에 편중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보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해발생단계에서 재해자 및 관리

자,근로자 등 인적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보험비용 항목의 소멸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40% 이상의 항목이 제11단

계와 제12단계에서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12단계에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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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소멸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재해종결 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재해발생단계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발생되어 12단계에서 소멸

되는 항목은 34개의 항목이며 이 항목들은 재해발생단계에서 발생하나 소멸

되는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구 분
발 생 수(개) 소 멸 수(개)

그 룹 항 목 그 룹 항 목

제1단계 8 34 0 0

제2단계 2 3 1 3

제3단계 5 7 3 9

제4단계 3 3 3 4

제5단계 1 1 0 0

제6단계 2 2 5 8

제7단계 1 2 1 2

제8단계 1 1 4 5

제9단계 1 1 0 0

제10단계 1 1 3 3

제11단계 1 3 3 6

제12단계 1 1 4 19

합 계 27 59 27 59

Table25Uninsuredcostitemsofoccurrence& disappearance

accordingtothe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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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회 이상 발생되는 비보험비용 항목

재해 처리 과정 중 2회 이상 발생이 될 수 있는 비보험비용 항목은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그 항목을 살펴보면 물적 손실항목 이외에 각 손실

종류별로 1개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26에 나타

난바와 같이 제1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각 항목

은 제3단계 이후부터 제11단계까지 지속되다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

단계

소멸

단계
번호 항목 내 용

1 A5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1 4

6 11

2 B4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1 6

1 10

3 B5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1 6

1 10

4 D7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4 6

4 8

5 D9 기타 재해처리비용
3 11

3 8

6 E7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1 3

1 11

7 E10 재해처리를 위한 경비손실
1 6

1 8

8 F2 기계를 100% 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1 3

1 11

9 F6 퇴직금 할증액
6 6

8 8

Table26 OccurredItemsabove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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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비보험비용의 발생주체

비보험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식의 구성뿐만 아니라

재해의 각 진행단계별로 비보험비용을 발생시키는 발생주체의 정보 및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Table27은 비보험비용 항목을 발생

시키는 주체별 항목 수를 정리한 것이다.비보험비용의 발생주체는 재해

자를 포함하여 16가지로 분류된다.각 항목의 발생주체가 단독인 경우는

사법기관,장비회사 등이고,다른 항목과 병행하여 비보험비용을 발생시키

는 주체는 재해자 가족,신규입사자,변호사,법원,연구용역자,보험사,근

로복지공단 종사자,외부강사,판매자 등이 있다.또한 단독으로도 발생되

기도 하고 다른 항목과 병행하여 발생되기도 하는 주체는 재해자,근로자,

관리자,사업주,계약자 등이 있다.

주체별 발생 항목 수를 살펴보면 관리자가 22개 항목으로 가장 많고 재

해자가 17개 항목,근로자 12개 항목,사업주 9개 항목의 순으로 비보험비

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많은 항목에서 비보험비용이 발생된다

고 해서 비보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비보험비용이 발생하는 발생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재해 발생시 발생하는 비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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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발 생 주 체

발생 항목 수(개)

합 계(개)

단독 병행

1 재 해 자 10 7 17

2 근 로 자 6 6 12

3 관 리 자 9 13 22

4 재 해 자 가 족 - 3 3

5 사 업 주 1 8 9

6 신 규 입 사 자 - 2 2

7 변 호 사 - 2 2

8 계 약 자 2 - 2

9 사 법 기 관 1 - 1

10 법 원 - 1 1

11 연 구 용 역 자 - 1 1

12 보 험 사 - 2 2

13
근 로 복 지 공 단

종 사 자
- 1 1

14 외 부 강 사 - 1 1

15 판 매 상 - 1 1

16 장 비 회 사 1 - 1

합계 16개 30 48 78

Table27Subjectsforoccurring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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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비보험비용의 지출주체

Table28은 비보험비용 항목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주체를 정리

한 것이다.비보험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는 사업주,재해자,보험회사,재해

자가족,판매상 등의 5가지가 존재한다.비보험비용을 단독으로도 지출하

거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지출주체와 병행하여 지출하기도 하는 주체는

사업주이며,재해자,보험회사,재해자가족,판매상 등은 다른 주체와 병행

하여 비보험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발생주체와 다른 점은 사업주가 모든

항목에 연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산업재해의 특성상 법률적인 부

분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번 호 지 출 주 체
발생 항목 수(개)

합 계(개)
단독 병행

1 사 업 주 42 8 50

2 재 해 자 - 6 6

3 보 험 회 사 - 1 1

4 재 해 자 가 족 - 2 2

5 판 매 상 - 1 1

합계 5개 42 18 60

Table28Subjectsfor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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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재해 정도별 적용되는 항목

비보험비용의 산정시 재해의 정도별로 비보험비용 항목 수가 다르게 적

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야한다.Table29는 비보험비용 항목을 재해

의 정도별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 수를 정리한 표이다.

사망재해의 경우 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재해자의 휴업기간

의 근로시간손실,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산재보험이 행

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재해자의 기타사유

에 의한 근로시간손실,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감소,퇴직금 할

증액 등의 7개 항목을 제외한 43개의 항목을 적용한다.

Table29Itemsaccordingtotheaccidentgrade

번 호
재 해

정 도

항 목 수(개)

적 용 미 적 용

1 사 망 43 7

2 장 해 48 2

3 부 상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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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재해의 경우 공물료,화환대 등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등의 2개 항목을 제외한 48개 항목을 적용하고 부상재해의 경우는 소송관

계비용,위로금 및 보상금,공물료,화환대 등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

상비용,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비 외의 경비 등 5개 항목을

제외한 45개 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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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 및 인자도출

4.11차(비보험항목별 산정식의 적정성)설문 및 분석

비보험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식이 필요하다.산정

식 구성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보험비용의 항목

별 산정식과 인자를 구성하였다.Table30은 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의

구성에 사용된 인자의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번 호 종 류 적용인자 수(개)

1 경 영 정 보 12

2 비 용 정 보 67

3 시 간 정 보 21

4 인 원 정 보 11

5 임 금 정 보 9

6 물 질 정 보 14

합 계 134

Table30Applicableitemsfor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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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식 구성에 사용된 인자는 생산현황 등 경영정보와 관련된 12개,재

해처리에 사용된 비용 등 비용에 관련된 인자가 67개 등 비보험비용의 계

산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34개의 인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인자를 사용하여 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을 구성한 후 기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재해예

방 기술지도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를 위해

배포한 설문지는 총 80부이고 58부(회수율 73%)를 회수하였다.

Table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수된 설문지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건설

업이 18부,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4부,화학제품제조업이 4부,기계기구제

조업이 4부,금속제품제조업이 3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이 5부,전기기

계기구제조업이 3부 등이고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17부이다.

설문분석 결과,변경을 요하는 산정식과 인자는 Table3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변경을 요하는 항목은 9개로 도출되었다.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

로 인한 임금손실 항목과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의 경

우 사고 전․후 생산률을 생산량 또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기타의 물적 손실 항목은 추가 투입된 물적 손실

량을 투입된 물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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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수 회 수 율 대 상 산 업 회수된 설문지 수(부)

80부
72.5%

(58부)

건 설 업 18

선박건조 및 수리업 4

화 학 제 품 제 조 업 4

기 계 기 구 제 조 업 4

금 속 제 품 제 조 업 3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5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

전 문 기 관 17

Table31Surveycasesandratioofreturn

설비의 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항목 산정시 폐설비의 판매 이

익금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뿐만 아니라 제품,재

료의 손실 항목에는 손실된 제품 및 재료의 수량,건물 등의 손실 항목에

는 폐자재 판매비용,기타의 물적손실 항목에는 생산부흥을 목적으로 사

용된 비용 항목과 손실된 물적손실의 종류 등이 산정식 구성에 추가 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생산감소 회복경비 항목에 기타 생산증대를 위해 사용된 비

용과 인상된 관련 보험비용 항목에는 인상된 보험의 수와 같은 항목 또한

추가해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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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

손실 항목은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항목을 별도로 산정하므로

본 항목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번 호
변 경

항 목

적용된 인자(개)

변 경 식

추 가 변 경 삭 제

1 A4 - 2 - -

2 A5 - - 1 -

3 B9 - 2 - -

4 C1 1 - - 1

5 C2 1 - - 1

6 C3 1 - - 1

7 C7 1 1 - -

8 E4 1 - - 1

9 F5 1 - - -

합 계 6 5 1 4

Table32Changeditems& factorsbytheresultsofthe1st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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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차(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 및 인자 도출)설문 및 분석

비보험비용 항목별 산정식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결과 변경을 요하는 의

견이 도출된 9개의 항목에 대하여 산정식과 인자를 재구성 한 후 기존식

과 변경된 식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배포한 설문지는 총 40부이고 회수된 설

문지는 31부(회수율 77.5%)이다.Table33은 변경된 식의 내용과 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분석 결과,Table33과 같이 변경식이 기존식 보다 비보험비용을

산정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항목은 29명,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

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항목 28명,대체자의 능률감

소로 인한 임금손실 항목이 26명,설비의 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

실 항목이 25명,제품ㆍ재료의 손실 항목이 28명,건물 등의 손실 항목은

27명,기타의 물적 손실 항목은 25명,생산감소 회복경비 항목이 24명,인

상된 관련비용 항목 26명으로 전체의 75% 이상이 기존식에 비해 변경식

이 비보험비용을 산정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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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

변 경 내 용 적 합 성

비고

기 존 식 변 경 식 기존식 변경식

1 A4
사고후생산률(%)

사고전생산률(%)

사고후 공정의 일이익금/인

사고후 공정의 일이익금/인
2 29 변경

2 A5 사고당일 작업시간수 - 3 28 삭제

3 B9
사고전 생산률

사고후 생산률

사고전 생산량(금액)

사고후 생산량(금액)
5 26 변경

4 C1 - 폐설비의 판매이익금 6 25 추가

5 C2 - 손실된제품 및 재료의 수량 3 28 추가

6 C3 - 폐자재 판매비용 4 27 추가

7 C7 - 손실된 물적 손실의 종류 6 25 추가

8 E4 -
기타 생산증대를 위해 사용된

비용
7 24 추가

9 F5 - 인상된 보험의 수 5 26 추가

평 균(명) 5 26

Table33Resultsofthe2ndsurvey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은 산정식의 변경 전․후를 비

교해보면 기존식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세부적인 비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은

기존식에 비해서 변경후 산정식을 간편화 시킬 수 있었고,설비의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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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은 기존식에서는 손실부분만을 산정식에 포함

시켰는데 비해 변경식은 폐설비의 판매비용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개선되

었기 때문에 손실비용을 산정하기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제

품,재료의 손실 항목과 기타의 물적 손실,인상된 관련 보험비용 항목은

변경식이 기존식에 비해 세부적으로 각 항목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변경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건물 등의 손실 항목은 철거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폐자재의 판매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

다.그리고 생산 감소 회복경비의 경우 기존식에 생산증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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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손실항목에 따른 비보험비용의 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 후 가장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 산정식과 인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1재해자의 손실항목 산정식

Table34는 재해자의 손실항목에 따른 비보험비용을 도출하기 위한 산

정식을 나타낸 표이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

실 항목의 산정식은 일 근무시간 수 중 작업시작부터 재해발생시점까지의

작업시간을 제외한 근무 종료시까지의 남은 작업시간을 재해자의 사고당

일 근로손실시간으로 보고 이를 평균임금에 적용하면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항목의 식을 산정할 수 있다.이때의 평균임금
55)
은 재해자

의 일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이 포함된 개념의 임금이다.또한 이

금액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상의 기준금액이 되기도 한다.

사고당일은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고당일 임

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이러한 부분은 사고당일 사고 이후의 작업종료시

간까지 남은 시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된다.재해자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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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급여를 산정한 후 통원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요양기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요양기간중의 근로시간 손실부

분은 재해자의 휴업기간 근로시간손실 항목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도 있

다.재해자의 휴업기간 근로시간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자의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 입원 및 통원 등의 이유로 근로손실이 발생한 휴

업기간(시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이는 평균임금과 근무

시간수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실제 비보험비용의 산정에 적용하기

에는 재해자의 통원기간 근로시간손실 항목에 비해 다소 포괄적이나 비보

험비용 산정의 적용에 있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

전,후의 생산량(또는 비용)을 파악하여 재해자가 직장복귀 후 저하된 능

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면 체계적인 비보험비용의 산정

이 가능하다.이 항목은 재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 하였으나,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며 복귀 후 재해자의 생산능력

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산정해야 한다.

직장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자

가 근무하는 작업공정 생산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항목

은 두 가지 경우로써,사고 당일에 발생되는 경우와 요양종료 후 직장 복

귀 시점에서 발생되는 경우이다.그 중 사고당일 발생되는 경우는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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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항목과 중복되므로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

간손실 항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그리고 요양종료 후 직장 복귀

시점에서 발생되는 임금 손실의 경우는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 휴업시간

수를 파악하여 적용하면 된다.재해자의 기타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항목은 상기의 항목 이외에 재해자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손실을 산정

하기 위한 것으로,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후 손실시간 수를

파악하여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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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A1.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사고당일 작업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A2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산재보상 이외 통원에 소요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A3.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재해자 휴업기간의 손실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A4.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a.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b.사고후 공정의 일이익금/인

c.사고전 공정의 일이익금/인

A5.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a.재해자의 평균임금

b.일 근무시간 수

c.요양종결 후 복귀까지의 휴업시간 수

A6.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A1-A5이외의 사유에 의한 손실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Table34Equationfora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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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재해자 이외의 인적손실항목 산정식

Table35는 재해자 이외의 인적손실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식을 나타낸

표이다.항목별로 살펴보면 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은 재해자 이

외의 근로자로 인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즉,사고 직후 재해자

주변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되

는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의 산정

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후 사고로 인해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과 작업이 중지된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면 된다.

재해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의 시간손실 항목은 사고공정의 손실을 산정

하기위한 항목으로 사기 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가 유발되는

등의 재해로 인해 별도의 다른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손실을 산정하

기 위한 항목이다.이 경우는 별도의 재해로 산정을 해야 한다.단 물적손

실만 발생되었을 경우는 산정에 포함시켜야하며,인명피해는 산재보험으

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만 본 항목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항목은 사고수습업무에 투입

된 관리감독자의 평균임금과 사고수습에 소요된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는데 관리감독자가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요한 업무시간수를 파악하고

시간당 급여를 산정하여 적용하면 된다.또한 사고수습업무에 투입된 관

리감독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각 관리자의 관련정보를 파악하여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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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항

목은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과는 손실의 발생형

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산정해야한다.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은 업무시간에 대한 손

실부분이고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임금에 대한 손

실부분이다.손실에 대한 전체적인 산정방법은 유사하지만 손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

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항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관리감

독자의 업무시간수와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여 적용하면 된다.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 항목은 재해자를 대신

하여 투입될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이때 근로자의 채용 업무에 소요

된 업무시간에 대한 손실부분을 산정하기위한 것이다.이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채용업무에 투입된 각 관리감독자의 임금과 소요시간 수 그리고

업무에 투입된 관리감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부상자 이외 작

업중지시간에 지불하는 임금손실 항목은 부상자 이외 작업을 중지한 근로

자의 임금에 대한 손실 항목이다.부상자 이외 작업중지시간에 지불하는

임금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작업중지시간 수와 작업

중지자의 평균임금,작업중지자 수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초과근무수당 항목은 재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초과근무로 인한 손실부분

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비보험비용을 조사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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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고 연

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Case1식을 사용하여

산정하면 된다.재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초과근무자의 각 시간별

임금를 산정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시간손실 항목은 재해자와 대체되어 투입된 근

로자의 숙련도가 재해자의 숙련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체된 근로자가

재해자와 동일한 생산능력을 숙련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적 손실부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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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B1.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작업을 중지한 인원수

B2.재해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의 시간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작업을 중지한 인원수

B3.사기 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유발


a.의료비용

b.다른 사고 유발로 인한 물적 피해액

c.재해수습에 소요한 임금손실액

d.재해로 인한 기타피해액

B4.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a.관리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수습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B5.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a.관리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수습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Table35 Equationforhumanlossitemsexcept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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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B6.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손실

 
 





a.관리자의 각 평균인금

b.채용업무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B7.부상자 이외 작업중지시간에 지불하는 임금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작업중지 인원수

B8.초과 근무수당
case.1

 
 







case.2



a.초과근무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에 기인한 연장근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재해에 기인한 초과근무수당 총액

n.연장근로 인원수

B9.대체자의능률감소로 인한 시간손실

 


××


a.대체자의 평균임금

b.대체자의 능률회복 까지의 기간(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사고전 생산량(금액)

e.사고후 생산량(금액)

B10.부상자 구조를 위한 시간손실

 
 





a.구조자의 각 평균임금

b.구조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n.구조자수

Table35 Equationforlossitemsexceptvictim(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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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물적손실 항목 산정식

Table36은 물적손실 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식을 나타낸 표이다.항목

별로 살펴보면 설비의 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항목은 사고로 인

하여 파손된 설비의 수선 및 교체,철거와 관련하여 발생된 총 손실비용

이다.이 항목의 손실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파손된 설비의 수선,교

체,철거작업을 위해 투입된 제반비용을 모두 합한 후 폐자재를 판매하여

발생된 이익금이 있을 시는 이를 차감해야한다.

제품,재료의 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손실된 재료 및 제품의 수

량과 재료 및 제품의 단가 등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건물의 경우 손실

항목은 두 가지의 경우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건물의 철거나 보수공사

와 관련된 제반비용 및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자재의 판매비용을 공제하

는 방법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총공사비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공구 등의 재산손실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손실된 각 공구 및 기구의

종류 및 수량,단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산정해야 한다.보호

구의 손실 항목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로 인하여 망실된 보호구의 종류 및

단가,수량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산정한다.그리고 동력,연료의 손실 항

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철거 작업이나 시험가동 중에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연료 및 동력관련 손실비용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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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C1.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a.설비의 수리비

b.설비의 교체비

c.철거비

d.수리,교체,철거에 관련된 부대비용

e.폐설비의 판매이익금

C2.제품,재료의 손실

 
  



× ×

a.손실된 제품의 종류

b.손실된 제품의 단가

c.손실된 재료의 종류

d.손실된 재료의 단가

n.손실된 제품 및 재료의 수량

C3.건물 등의 손실
case.1

     
case.2

  

a.보수공사비

b.철거비

c.보수 및 철거관련 부대비용

d.폐자재 판매비용

e.건물의 총공사비

C4.공구 등의 재산손실

 
  



× ×

a.손실된 공구의 수

b.공구의 단가

c.손실된 기구의 수

d.기구의 단가

n.손실된 공구 및 기구의 수량

C5.보호구의 손실

×a.손실된 보호구의 종류

b.보호구의 단가

n.손실된 보호구의 수량

C6.동력,연료의 손실

  × × 

a.유실된 동력의 양

b.유실된 연료의 양

c.동력의 단가

d.연료의 단가

e.추가로 투입된 연료 및 동력 관련 비용

C7.기타의 물적손실

  
  



×   ×
a.손실된 물적손실의 양
b.물적손실의 단가

c.추가 투입된 물량

n.손실된 물적손실의 종류

Table36Equationfor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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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재해처리비용 항목 산정식

Table37은 특수비용 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식을 나타낸 표이며,소송

관계비용 항목의 산정의 경우 소송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도

출해야 한다.소송이 진행되기 전 발생되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에 관

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반비용과 소송이 종료된 후

발생될 수 있는 승소사례금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71)
.위로금

및 보상금 항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합의금,

위로금 및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과 같은 항목이 본 항목에 포함된다.

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항목은 입원기간 중에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산재보상 이외에 사업주 및 재해자,재해자 가족 등이 지

출하게 되는 비용이다.의료비중 비급여는 재해자가 요양할 때 추가적으

로 발생되는 것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환자 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수술 후 통증완화에 사용되는 무통시술,각 부위별 착용보조기,깁스신발,

보행보조기,상처치료 후 흉터를 감소시키기 위한 메디폼,병실 추가사용

료 등의 형태로 발생되며 대부분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용 기구나 물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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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D1.소송관계비용


a.변호사 선임료

b.승소사례금

c.인지대,송달료 등의 법무비용

d.기타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

D2.위로금 및 보상금

a.위로금

b.배상금

D3.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a.입원기간 중 산재보상 이외 사업주 지출비용

b.입원기간 중 산재보상 이외 재해자 지출비용

D4.공물료,화한대 등

a.공물료

b.조의금

c.화환대

D5.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a.장의비용

b.장례식 관련 부대비용

D6.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


 



a.기타 재해자나 유족에게 지출된 법정보상 이외의 비용

n.재해자나 유족에게 지출된 비용의 명목

D7.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a.업무자 평균임금

b.재해처리와 관련한 면담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8.벌금 및 과태료

a.벌금 납부액

b.과태료 납부액

D9.기타 재해처리비용


 



a.재해처리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n.재해처리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항목 수

Table37 Equationforacciden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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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비용은 지출이 불가피하므로 비보험비용의 산정시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파악하여 산정해야 한다.공물료,화한대

등 항목은 장례식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출하게 되는 장례식 관련 제반

비용의 형태로 발생된다.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항목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식

을 회사에서 주관하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할 경우에 회사에서 지출하게 되

는데 이때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된 제반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항목은 장례비나 합의금,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비용 외에 피해근로자 및 유족을 면담시에 지출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항목은 재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거나 면담하기 위해 사용된 시간적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때 사업주,관리자가 유족을 면담할 때 소요된 시간과 관리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기타 재해처리비용 항목은 상기의 항목 이외

의 재해처리를 위해 지출된 내역과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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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특수비용 항목 산정식

Table38은 특수비용 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식을 보여주는 표이다.항

목별로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항목은 재해로 인해 생산

이 지연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계약상의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등의

손실을 집계하기 위한 항목이다.긴급복구비용 항목은 사고발생 직후에

이루어지는 긴급복구작업에 사용된 손실만을 산정해야한다.

긴급복구비용 항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이때 철거비,

건물의 수리비 등 별도의 항목이 있는 것은 긴급 복구비용 항목에 포함시

키지 않아야 한다.긴급복구비용의 산정은 인건비와 장비임대비용,자재

등 복구 작업에 투입된 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복구 작업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복구 작업비와 부대비용으

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항목은 신규채용비 중 근로자

의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비용에 한하여 산정한다.자체적으로 신규 채용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각 업무자의 임금과 교육에 소요된 시간

을 고려하여 산정하고,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업무

자의 손실과 더불어 외부강사료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다.이때 교육에

사용된 교재가 있을 경우는 교재비도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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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E1.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a.연체료

b.지체보상금

E2.긴급복구비용

case.1

 
 








case.2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복구작업에 소요된 시간 수

c.일근무시간 수

d.설비의 임대비용

e.기타 복구작업에 사용된 비용

f.복구작업비용

g.복구작업에 관련된 부대비용

n.복구작업 투입 업무자수

E3.섭외,접대비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섭외,접대에 사용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면담시에 사용된 비용

n.섭외,접대에 투입된 업무자수

E4.생산감소 회복경비

a.생산부흥 목적의 행사비용

b.행사 부대비용

c.기타 생산 증대를 위해 사용된 비용

E5.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교육훈련에 사용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외부강사료

e.교재비

f.기타 교육에 소요된 비용

n.교육관련 업무자수

Table38Equationforspecial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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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E6.신규채용비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채용업무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 수

d.광고료

e.기타 채용에 사용된 비용

n.채용업무에 투입된 관리자수

E7.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a.사고전 공정투입 인원수

b.사고후 공정투입 인원수

c.사고공정 월별 고정지출비

d.재해자의 휴업일수

n.재해자수

E8.임차료


a.설비의 임대비용

b.임차설비의 운송비용

c.임차설비의 연료 및 동력비용

d.임차설비의 운용비용

E9.연구비 case.1



case.2

 

a.연구비

b.연구와 관련된 부대비용

c.연구용역금액

d.용역관련 부대비용

E10.재해처리를 위한 경비손실


 



a.E1-E9이외에 재해처리과정에서 지출된 특수비용

n.지출된 특수비용 항목 수

Table38 Equationforspecialcost(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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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항목은 재해발생 이

후 대체자를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료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

는 비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이 항목의 산정은 대체자가 투입되

거나 재해자가 복귀하는 시점까지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다.또

한 해당 공정의 매월 지출되는 고정지출비를 1인당 지출되는 비용으로 도

출한 후 1일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임차료 항목은 재해발생 이후 필요하게 된 설비의 임차비용과 운반비,

연료비 뿐만 아니라 임차한 설비의 동력 및 연료비 등의 제반 운용비용

또한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연구비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재해

로 인한 관련연구가 진행될 경우에 연구비와 부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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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경영손실 항목 산정식

Table39는 경영손실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식이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항목은 재해자가 기술자 및 경력자일 경우

에 발생하며,산정시에 기술 및 경력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실을 산정한다.

기계를 100% 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항목은 재해발생이후

해당 설비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에 산정한다.해당 공정의 월 생산액을

토대로 일 생산액을 산정하고 장비의 가동중지일수를 도입하면 기계를

100% 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항목을 산정한다.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항목은 재해로 인하여 부상자의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판매상의 이익 감소액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

이다.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 감소 항목의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대비 판매상의 이익을 일이익금으로 산정한 후,이익금이 사고 전 이

익금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의 손실을 파악해야 한다.

복리후생 제도상의 손실 항목은 재해와 관련하여 지출된 복리후생관련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이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항

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된다.인상된 관련보험비용 항목은 재해로 인

해 인상된 산재보험료,근재보험료 등의 보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항목

이다.국내법상 산재보험료의 보험요율은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로 나

누어 적용되는데,일반요율은 업종별로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며 개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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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나 건설업

의 경우는 최근 2년간의 총 공사 실적이 6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

다.

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식은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의 비율이 85% 이상이거나 7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그 적용

범위는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는 할인 및 할

증된다
59)
.

개별실적 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 요율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 요율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본 연구에서의 인상된 관련보험비용 항목은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증가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항

목으로 본 항목의 산정시 일반요율 인상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다.

퇴직금 할증액 항목은 산재요양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퇴직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요양이 종결된 후 퇴사하는 경우 국내법상 요양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재해자가 실제 근무는 할 수 없

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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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9 Equationformanagement

비 보 험 비 용 항 목
산 정 식

적 용 인 자

F1.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a.기술 및 경력관련 손실비용

n.기술 및 경력관련 손실 항목 수

F2.기계를 100% 가동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a.사고전 공정의 생산량(금액)

b.사고후 공정의 생산량(금액)

c.설비의 가동중지일수

F3.부상자의 생산력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a.사고전 판매상의 월 이익액

b.사고후 판매상의 월 이익액

c.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F4.복리 후생 제도상의 손실


 



a.재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n.복리후생비의 각 명목

F5.인상된 관련보험비용


 




a.인상전 보험비용

b.인상후 보험비용

n.인상된 보험의 수

F6.퇴직금 할증액

 ××
××

a.재해자 평균임금

b.요양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년)

c.요양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년)

F7.생산지연으로 인한 손실


 



a.연체료 이외 생산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액

n.생산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항목 수

F8.F1-F7이외의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 경비


 



a.기타 경영손실관련 비용

n.경영손실비용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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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양종결시점에서 재해자가 퇴사할 경우 요양기간 중에 지급 받

는 휴업급여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요양 종료직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인상된 보험관련비용은 산재보험료 인상

분과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료(이하 근재보험 이라함)가 인상되는 비

용이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재해보상금

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

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그리고 생산지연으로 인한 손실 항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항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또한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연체료나 지체보

상금 이외에 기타 생산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손실부분은 본 항

목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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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보험비용의 산정 시스템 개발

각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된 비보험비용 항목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정식을 적용하여 비보험비용의 체계적인 산정을 위한 시스템(Release

Model)을 개발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VisualBasic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개발 흐름도는 Fig.11과 같다
62∼65)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비보험비용의 항목과 산정식 그리고 VisualBasic

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시스템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사례에 적용하여 비보험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다.시스템 실행 후

도출된 산정결과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된 데이터 에러는 재입력 할 수 있도록 하고,시

스템 에러는 수정 후 재실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재구성된다.검증과

정이 완료되면 산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로 연결되는데,이 단계에

서는 완료된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재해로 인해 발생된 총 손실비

용과 비보험비용 합계액,비용 종류별 발생비율,각 항목별 분포율 등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도출된 산정 결과는 통계 및 관리가 용이

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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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Flow chartof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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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시스템의 단계별 구성 및 산정방법

5.1.1시스템의 단계별 구성

각 단계별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Fig.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보

입력단계,자료입력단계,결과출력단계,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 등 4단계

로 구성되어있다.첫 번째 단계인 정보입력단계에서는 재해와 관련된 정

보를 입력하는데 관리번호,업종,근로자수,재해정도 등의 재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계층별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입력단계에서는 비보험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필

요한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산정에 사용

될 비용의 규모,인원수,임금,손실시간 수 등의 산정을 위한 정보입력단

계의 2차적인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4개 각각의 항목은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Case를 적용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단계에서 메뉴의 Option선택단계의 Case

를 적용할 항목을 선택한 후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Case항목을 선택한

후 시스템을 진행하면 입력하는 데이터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결과출력단계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되어

전체적인 산정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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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계에서 재해로 인한 총 손실비용,보험비용 대비 비보험비용의

비율,각 손실 종류별 발생금액 및 분포율,각 항목별 분포율 등의 산정결

과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구축단계는 산정결과 도출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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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단계   데이터입력단계 출력단계   D/B구축단계  

     [ 재해관련정보 ]     [ 산정항목 및 인자 ]      [ 비보험비용 ]        [ 데이터 관리 ]

Fig.12BlockDiagram of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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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금액

항목분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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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출력

Microsoft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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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시스템의 산정방법

Fig.13과 Fig.14는 입력된 각 데이터의 산정방법을 보여준다.산정방

법의 결정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결정하게 되는데 정보입력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 중 산정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산

정방법은 데이터(인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선택한 후 산정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OptionFrame에서 해당항목을 선택하면 Case2방법으로 산정이 되도

록 되어있고,OptionFrame에서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시스템을 실행하

면 Case1방법으로 산정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있다.

Fig.13Dataprocessingusing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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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Directlydataprocessing

Fig.13은 비보험비용을 산정할 때 Case1방법과 Case2방법 중 선택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산정과정을 보여준다.산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은 초과근무수당,건물 등의 손실,긴급복구비용,연구비 등의 4개 항

목이고 이 항목들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산정할 항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산정을 진행할 때는 Case1방법으로 산정이 되

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Fig.14는 항목선택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산정하는 방법으로 비보험비용을 산정하는 처리과정을 보여준다.50개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을 제외한 46개의 항목을 이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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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스템에 적용되는 항목과 인자

5.2.1시스템에 적용되는 항목 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보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에 적

용되는 항목이 결정되어야 한다.이는 Table4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

해의 정도별로 적용되는 항목 수를 달리하여 산정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

성되어있다.사망재해의 경우는 50개의 항목 중 7개 항목을 제외한 43개

의 항목만을 적용하며,장해재해의 경우 2개 항목을 제외한 48개 항목을

적용한다.부상재해의 경우는 5개 항목을 제외한 45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산정이 되도록 시스템은 구성되어 있다.

재해의 정도별로 항목 수를 달리하는 이유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발생

하는 항목이 달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며,이는

시스템에 항목 및 인자를 입력할 때 입력 데이터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번 호 재해정도 항목 수(개)

1 사 망 43

2 장 해 48

3 부 상 45

Table40AppliedItems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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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재해의 정도별 적용항목 및 인자

도출된 비보험비용 항목 중 재해의 정도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

는 항목은 사망재해의 경우 7개,장해재해의 경우 2개,부상재해의 경우 5

개가 존재한다.비보험비용 산정에 있어 적용항목과 인자는 시스템의 개

발 및 사용단계에서 재해의 정도별로 적용하게 되는데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항목은 Table41과 같다.

사망재해의 산정 시에는 재해자의 통원기간 근로시간손실,재해자의 휴

업기간 근로시간손실,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산재보험

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재해자의 기

타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감소,퇴

직금 할증액 등의 7개 항목과 관련된 인자는 입력하지 않게 된다.

장해재해의 경우 공물료,화환대 등의 항목과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

보상비용 등 2개 항목과 관련된 인자는 입력하지 않게 되며,부상재해의

산정 시에는 소송관계비용,위로금 및 보상금,공물료,화환대,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비 외의 경

비 등 5개 항목과 관련된 인자는 입력하지 않게 된다.

시스템의 사용단계에서 입력하는 데이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

의 정도별로 산정 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의 산정식에 사용되는 입력인

자를 구분한 후 제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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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재 해

정 도

항 목 수

(개)
제 외 항 목

1 사 망 7

○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손실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산재보험이 행해 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재해자의 기타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퇴직금 할증액

2 장 해 2

○공물료,화환대 등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3 부 상 5

○소송관계비용

○위로금 및 보상금

○공물료,화환대 등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비 외의

경비

Table41UnusedItems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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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도 인자수(개) 제 외 인 자

1 사 망 11

○사고 전 공정의 일이익금/인

○사고 후 공정의 일이익금/인

○사고 전 판매상의 월 이익액

○사고 후 판매상의 월 이익액

○복귀 후 회복 시까지의 경과일수

○산재보상 이외 통원에 소요한 시간 수

○요양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년)

○요양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년)

○요양종결 후 복귀까지의 휴업시간 수

○재해자 휴업기간의 손실시간 수

○기타사유에 의한 재해자의 손실시간 수

2 장 해 5

○공물료

○장례식 관련 부대비용

○장의비용

○조의금

○화환대

3 부 상 12

○공물료

○기타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

○기타 재해자나 유족에게 지출된 법정보상 이외의

비용

○배상금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위로금

○인지대,송달료 등의 법무비용

○장례식 관련 부대비용

○장의비용

○조의금

○화환대

Table42UnusedItems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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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정도별로 제외시켜야 하는 인자는 Table42와 같으며,사망재해

로 인한 비보험비용 산정시 항목의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인자는 사고

전,후 공정의 1인당 일이익금,사고전후 판매상의 월 이익 금액,복귀 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등 11개 인자이다.

장해재해의 경우 적용시키지 않아야 할 인자는 공물료,장례식 관련 부

대비용,장의비용,조의금,화환대 등의 5개 인자이다.부상재해의 경우 적

용시키지 않아야 할 인자는 공물료,배상금,변호사 선임료,승소사례금

등의 소송관련 비용과 장의비,장례식 관련 부대비용,조의금,화환대 등

의 장례식 관련 부대비용 등 12개 인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스템의 사용할 때 재해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서 재해의 정도를 선택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는 인자는 입력 TextField

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이러한 인자는 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구분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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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시스템의 실행방법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출된 비보험비용 항목과 적용인자 그리고

산정식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

퓨터에 NETFramework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시스템의 실행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와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입력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재해

관련 정보의 입력을 시작으로 각 비보험 항목별 적용인자에 대한 데이터

를 입력하게 되는 단계이다.데이터를 입력한 후 TextField를 이동할 때

에는 Tab버튼을 사용하면 된다.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된 후 결과보기를

실행하면 시스템에서 산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는 비보험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결과와 분포율,손실종류별

합계액과 분포율,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의 비율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또한 시스템은 데이터의 출력 및 저장이 되도록 구성되어있

다.

Fig.15는 시스템 실행 시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며,Table

43은 시스템의 각 단계에서 적용된 Frame의 수와 입력요소의 수,그리고

단계별 실행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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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System development

재해의 정도별로 시스템에 적용되는 비보험비용의 항목 및 인자수를 살

펴보면 사망재해의 경우 산정을 위해 125개의 인자가 필요하며,산정결과

를 얻기 위해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인자는 89개이다.

장해재해의 경우는 131개의 인자의 적용이 요구되며,시스템에 입력해

야 하는 인자의 수는 96개이다.부상재해의 경우는 124개의 인자가 적용

되어야하고 산정을 위해 입력해야하는 인자의 수는 89개이다.시스템의

초기실행화면에서 재해정도를 선택하면 Frame에서 해당되는 TextField

만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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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3NumberofFrameandFactoronsystem

구 분 Frame종류 입 력 수(개) 실 행 내 용

입 력

초기 Frame - 시스템 시작

기초자료 입력 6
재해관련

정보 입력

Option 4
산정방식

선택(Case)

데이터 입력

90

96

89

사망

장해

부상

보험정보 입력 1 보험비용 입력

출 력 산정결과 -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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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재해의 정도별 시스템의 적용

최근 3년간 발생된 재해사례 32건(사망 7건,장해 11건,부상 14건)을

대상으로 비보험비용을 조사한 후 재해의 정도별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

해손실비용을 산정한 결과 Table44와 같이 분석되었다.사망재해의 경우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의 평균 비율이 1:4.18로 나타났으며,장해재해의

경우 1:5.24,부상재해의 경우 1:7.53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정도별로 시스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공통

적으로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그 이외에도 사망재해와 장해재해의 경우에 재해자의 연령과 평

균임금,합의금 등의 요소가 산정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부상재해의 경우

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용과 재해자의 평균임금,사고당일의 근

로시간 수,관리자의 평균임금,재해처리와 관련한 업무 시간 수 등의 인

자가 시스템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망재해 2번 사례의 경우 비보험비용의 비율이 평균비율보다 낮게 도

출되었는데,이는 재해자의 연령대가 높아 합의금 규모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장해재해 8번 사례의 경우는 뇌경색 환자로 최초 발병

당시는 산재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고 수술 후 산재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은 14개월 동안의 의료비용과 한방병원 진료비

그리고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통원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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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로 인해 비보험비용이 높은 비율로 발생될 수 있었으나,회사와의

합의금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 되었음에도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부상재해의 경우는 사고 당일 재

해발생 직후에 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주를 이루는데,생산중단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과 재해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시간에 발생하

는 손실 그리고 임금손실 등이 비보험비용의 주를 이룬다.재해자 및 동

료근로자,구조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자가 발생시키는

시간과 임금손실비용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31번 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

례에 비해 비보험비용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이는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환자가 장기요양 중 물리치료를 위해 별도로 구입한 의료기의 구

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부상재해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는 보

험비용에 비해서 비보험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항목의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는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5번

사례의 경우와 장해 18번,22번 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례에 비해서 비보

험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5번 사례의 경우는 화재로 인한 건물

의 피해로 인해 일정기간을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고,18번과 22번 사례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설비가 파손되어 생산

공정을 보수하는 기간이 길어져 설비를 가동하지 못한 피해가 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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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에서는 비보

험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본 연구에서는 비보험비용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보

험비용 산정시에 본 연구에서는 비보험비용 항목의 결정 및 시스템의 개

발할 때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

기 위해서 경영손실의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 경비 항목에 생산중

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항목을 추가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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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재해정도 요양기간
나이

(세)
보험비용 비보험비용 비율 평균비율

01

사망

(7건)

1일 41 186,350,000 702,640,600 1:3.77

1:4.18

02 1일 63 134,758,000 62,354,875 1:0.46

03 0일 52 155,490,000 264,561,020 1:1.70

04 0일 47 124,392,000 250,620,142 1:2.01

05 0일 42 82,928,000 1,226,015,065 1:14.78

06 0일 38 114,026,000 419,685,070 1:3.68

07 1일 52 99,400,000 286,204,000 1:2.88

08

장해

(11건)

1급 97주 57 161,439,949 1,163,670,040 1:7.21

1:5.24

09 2급 36주 39 86,430,703 404,569,500 1:4.68

10 3급 28주 64 89,009,271 302,366,000 1:3.40

11 8급 8주 56 27,954,687 141,200,356 1:5.05

12 9급 12주 46 28,445,212 152,124,612 1:5.35

13 10급 12주 43 23,086,079 74,927,260 1:3.25

14 7급 8주 38 37,296,952 76,312,545 1:2.05

15 12급 8주 56 14,254,875 16,400,500 1:1.15

16 13급 8주 49 14,678,524 87,654,002 1:5.97

17 14급 8주 44 5,152,609 12,964,200 1:2.52

18 14급 8주 51 6,750,321 114,561,023 1:16.97

19

부상

(14건)

8주 41 9,288,450 27,884,100 1:3.00

1:7.53

20 12주 36 11,834,216 32,987,060 1:2.79

21 12주 32 8,702,013 16,490,840 1:1.90

22 6주 33 5,558,110 322,407,500 1:58.01

23 4주 45 4,241,750 13,014,567 1:3.07

24 10주 47 6,902,016 15,002,980 1:2.17

25 8주 47 6,118,200 24,073,810 1:3.93

26 12주 52 7,838,316 3,517,090 1:0.45

27 24주 39 12,502,002 76,564,112 1:6.12

28 16주 36 8,404,313 31,025,610 1:3.69

29 21주 41 13,838,301 33,798,023 1:2.44

30 8주 35 3,102,011 9,954,122 1:3.21

31 27주 38 14,834,241 172,046,540 1:11.60

32 33주 47 18,509,017 56,857,600 1:3.07

Table44Resultofapplication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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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시스템의 보완

5.5.1시스템의 모델별 적용항목 및 인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각의 항목 및 인자와 산정식을 적용한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SimpleModel을 개발 한 후 최근 3년간 발생된 재해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비보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시스

템에 입력해야 하는 인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입력시 오

류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Model 개 요
구성항목 및 인자수

(개)

재 해 정 도(건)

사 망 장 해 부 상

Release

Model

항목
전체 50

43 48 45
적용 -

인자
전체 134

125 131 124
적용 134

Simple

Model

항목
전체 50

33 33 30
적용 35

인자
전체 134

20 26 26
적용 26

Table45ApplicationItem andFactorof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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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비보험비용을 산정할 때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데이

터를 수집 및 입력시 오류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이와 같

은 데이터 입력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입력하는 데이터의 수를

감소시켰다.50개의 비보험비용 항목 중 15개의 항목은 인자를 사용하여

ReleaseModel방식으로 산정하고,35개 항목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여 SimpleModel을 제안하였다.Table.45는 시

스템의 Model별로 적용 되는 항목과 인자수를 보여준다.여기서 Simple

Model의 재해정도별로 적용되는 항목과 인자수를 살펴보면 사망재해는

33개의 비보험비용 항목과 20개의 적용인자가 사용되었고,장해재해의 경

우는 33개의 항목과 26개의 인자,부상재해의 경우는 30개의 항목과 26개

의 인자가 사용되었다.인자를 사용하여 적용한 항목은 재해자 손실항목

과 재해자 이외의 인적손실 등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는 항

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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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시스템의 적용결과

ReleaseModel에서 분석된 재해사례 32건을 대상으로 SimpleModel에

적용하기 위해 조사 Sheet를 사용하여 비보험비용을 조사한 후 두 가지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비보험비용은 ReleaseModel로 비보험비용을 산정했을 경우보

다 Simple Model로 산정했을 경우에 낮게 도출되었다.비보험비용을

SimpleModel로 산정할 때 그 결과가 ReleaseModel에 비해 평균 4.5%

정도 낮게 도출되었다.재해의 정도별로 분석해보면 사망재해의 경우

1.5%,장해재해 경우 5.61%,부상재해 경우 6.62%가 낮게 도출 되었다.

Table46은 두 모델의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Table47은

시스템의 산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산정결과에 영

향을 주는 항목은 설비의 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손실,건물 등의 손실,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긴급복구 비용,섭외접대비,새로운 근로

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

의 손실 등 7개 항목인데 이러한 항목들은 ReleaseModel과 Simple

Model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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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재해정도(건)

비 율

평 균 비 율
Release
Model

Simple
Model

01

사망
(7건)

1 1.119

1:0.9852

02 1 0.925

03 1 0.962

04 1 1.052

05 1 0.995

06 1 0.965

07 1 0.879

08

장해
(11건)

1 1.095

1:0.9439

09 1 0.712

10 1 0.989

11 1 0.837

12 1 0.988

13 1 0.765

14 1 0.885

15 1 1.223

16 1 1.172

17 1 0.852

18 1 0.865

19

부상
(14건)

1 0.756

1:0.9338

20 1 1.112

21 1 0.719

22 1 1.328

23 1 0.987

24 1 0.969

25 1 0.913

26 1 0.985

27 1 1.124

28 1 0.856

29 1 1.002

30 1 0.709

31 1 0.856

32 1 0.756

합계 32건 전체평균비율 0.9543

Table46ComparisonofUninsuredcostofsystem Model



- 120 -

번 호 코 드 항 목

1 C1 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2 C3 건물 등의 손실

3 D7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4 E2 긴급복구비용

5 E3 섭외접대비

6 E5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7 E7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Table47Effecteditemsbytheresultaccordingeachsystem Model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각 시스템의 관계식은 식 1과 같다.

 × ………………………(식 1)

 :ReleaseModel의 비보험비용

a:SimpleModel의 비보험비용

Table48은 각 시스템이 재해의 정도에 따라 도출되는 산정결과와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사망재해의 경우 ReleaseModel과 같은 산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SimpleModel의 산정결과에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

는데 사망재해의 경우 1.0150을 보정해야하며,장해재해의 경우는 1.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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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재해의 경우는 1.0708을 보정하여야 ReleaseModel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시스템을 재해사례에 적용한 결과 비보험비용 산정에 적용

되는 항목과 인자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스템을 재해사례에 적용하여 도출된 산정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또한 재해손실비용의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적용 빈도가 낮은 항목은 각 손실의 기타항목에

포함시켜 항목을 재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자의 수를 줄인다면 보다

합리적이게 비보험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번 호 재 해 정 도 보 정 식

1 사 망  ×

2 장 해  ×

3 부 상  ×

가.주) U : ReleaseModel의 비보험비용(:사망,:장해, :부상)

나. x:SimpleModel의 비보험비용

Table48Thecomparisonofuninsuredcostaccordingeach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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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보험비용 항목을 체계화

하기위해 항목별 발생현상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재해손실비용의 산정

을 위한 적용인자를 체계화하고 비보험비용 산정할 수 있는 산정식을 제

시하였다.또한 비보험비용의 규모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보험비

용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사례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시스템의 타당성 검증결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손실비용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해 VisualBasicProgram을 활용하였으며,재해의 정도

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 결과 시스템에서 도출된

재해손실비용 산정결과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나아가 SimpleModel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하였다.

2)국내실정에 적합한 비보험비용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Heinrich,

Simonds,HSE,野口三郞,한국산업안전공단,국립노동과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한 기존의 비보험비용 항목을 대상으로 MatrixAnalysis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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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결정한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조사결

과 비보험비용 항목을 도출하였으며,각 항목이 발생되는 형태에 따라 생

산손실과 생산외 손실의 두 가지로 대분류하였고,재해자손실,재해자이외

의 인적손실,물적손실,특수비용,경영손실 등의 6가지의 손실로 중분류,

50개 항목으로 세부분류하여 비보험비용 항목을 체계화하였다.

3)산업재해가 발생되어 진행되는 시기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진

행시기를 12개 단계로 체계화하였고,진행되는 시기별로 발생 및 소멸되

는 비보험비용 항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뿐만 아니라 재해의 각 진행

시기별로 관리해야 할 비보험비용 항목과 각 항목을 산정하기위해 필요한

세부인자를 제시하였다.

4)비보험비용 항목별로 발생되는 시기와 발생형태를 파악하였으며,재

해가 진행되는 시기별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주체 등 각 항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5)재해손실비용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산정 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식

에 적용되는 인자를 도출한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산정식을 제시하였으며,각 항목별 산정식을 적용하여

재해손실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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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량화할 수 없는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으나,향후 이러

한 비정량적인 요인까지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량화 시키지 못한 간접비 항목이 존재하나,현실적

으로 이러한 비보험비용 항목들을 정량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정량화되지 못한 비보험비용 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재해손실비용의 파악 및 관리를 한다면 보다 합리

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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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Ⅰ 비보험비용의 항목선정을 위한 설문

비보험비용 항목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산업재해에서 발생되는 재해손실비용 중 비보험

비용을 파악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전문

가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기 설문조사에 관해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리며,다소 번거롭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126 -

Ⅰ. 설문자의 인적사항

1.이 름

2.나 이 만 세

3.경 력 안전관리 : 년 /관리감독자 : 년 /기타 : 년

4.소속사업장의 업종 건설업 ,제조업,기타 :

5.근 무 지 역

  

 

Ⅱ.설문지 작성법

본 설문에 사용된 각 항목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항목을 토대

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과 현재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은

√표를 해 주시고 설문 항목(A-F분류 항목)중 발생이 되지 않는다거나 발생빈

도가 낮고,발생규모(금액)가 적다고 판단되는 항목에는 범례의 해당번호에 √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현재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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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연구의 비보험비용 항목

※아래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에 √표를해 주십시오.

생산손실 항목

 

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A. 재해자 손실 해당란(√표)

A1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사고당일 사고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재해자의 손실시간

A2

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가 통원치료를 위하여 작업를 하지 못하는 시간손실

A3

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재해자가 치료 및 재해처리와 관련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시간손실

A4

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장에 복귀하였지만 노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사고전의 작업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데도 100%지급 하여야 하는 임금

A5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상자가 요양종료 후에도 작업장 복귀를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휴업기간의 임금

A6

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상기 사유 이외에 재해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근로시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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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B. 재해자 이외의 인적손실 해당란(√표)

B1

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재해발생시 동료 근로자가 걱정,동정심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작업이 중지

되는 시간손실

B2
재해자 이외의 다른작업자의 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 때문에 동료작업자가 작업을 중지한 시간 수

B3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와 연계하여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해서 발생되

는 손실액

B4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재해의 업무처리에 사용된 시간 수

B5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업무처리를 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관리감독자 임금

B6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와 대체할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관리자가 업무에 사용한 시간

B7
부상자 이외 작업중지시간에 지불하는 임금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재해자 이외 다른 사람의 작업중지시간에 대한 지불임금

B8
초과 근무수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사고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연장근로 할 경우의 초과근문수당액

B9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체자가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하

는 임금

B10
부상자 구조를 위한 시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현장에서 부상자 구조에 사용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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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C. 물적 손실 해당란(√표)

C1

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생산설비,플랜트 등 재해로 인해 파손된 설비의 철거 및 복구 작업비용

C2

제품,재료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제품 및 재료의 손실

C3

건물 등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하여 판손된 건물 등의 손실액

C4

공구 등의 재산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하여 망실 및 파손된 공구의 손실

C5

보호구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하여 사용을 못하게 된 보호구의 손실

C6

동력,연료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안하여 유실된 동력,연료 등의 손실

C7

기타의 물적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상기항목 이외의 물적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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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외 손실항목

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D. 재해처리비용 해당란(√표)

D1

소송관계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변호사비용,소송비용 등 재판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법무비용

D2

위로금 및 보상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 및 가족의 위로를 위해 자급된 위로금 및 합의금

D3

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입원요양중 산재보상금 이외에 발생되는 추가비용

D4

공물료,화한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화환대,공물료 등 유족을 위로하기위해 지출된 장례식 관련비용

D5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장례절차를 회사에서 주관 할 때 발생되는 장례식 관련비용

D6

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산재보상금,민사합의금,근재보험보상금등 법적보상금 이외 지급되는 금액

D7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 또는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시간손실

D8

벌금 및 과태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

D9

기타 재해처리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상기 항목 이외에 재해 처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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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E. 특수비용 해당란(√표)

E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납기가 지연 등의 사유으로 발생되는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액

E2
긴급복구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고장 및 파손된 설비를 긴급복구 하기위해 사용된 금액

E3
섭외,접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처리를 위해 업무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접대시에 사용된 비용

E4
생산감소 회복경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한 감소된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E5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사용된 비용

E6
신규채용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와 대체할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E7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자가 작업을 못하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고정지출비

E8
임차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필요 하게 된 임차설비의 임차비용

E9
연구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구비 총액

E10
재해처리를 위한 경비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처리를 위해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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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 필요하다.

③ 발생은하나 금액이 적다.

⑤ 다른 항목과 중복 된다.

⑦ 기타(사유기재)

②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

⑥ 별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F. 경영손실 해당란(√표)

F1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발생된 기술력,경력 등에 대한 손실

F2
기계를 100%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발생되는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설비를 정상가동 시키지 못해서 발생되는 손실

F3

부상자의 생산력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장 복귀시 재해자가 생산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상의

이익감소

F4
복리 후생 제도상 의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사고로 인한 복리 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실

F5
인상된 보험관련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하여 증가된 각종 보험료 손실

F6
퇴직금 할증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해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퇴직금

F7
생산지연 으로 인한 손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해로 인한 생산지연 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영상의 손실

F8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경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상기 항목 이외에 재해로 인해 경영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Ⅳ. 신규로 추가해야할 항목

상기항목 이외 필요한 비보험 항목이 있다면 아래에 기록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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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Ⅱ 재해의 진행단계 도출을 위한 설문

재해의 진행단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산업재해의 보상시 지급되는 보험급여 이외의

비보험비용(간접비)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해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리며,다소 번거롭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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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자의 인적사항

이            름  

나            이  만    세

경            력  안전관리자 :   년 / 관리감독자 :   년 / 기타 :   년

업            종 건설업 , 제조업, 기타 :   

근   무   지   역

  

 

 Ⅱ. 설문지 작성법

본 설문의 기본 방법은 각 단계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처리되는 단

계에서 비보험비용의 각 항목이 어떤 단계에서 발생되어 어떤 단계에서

소멸되는지 단계를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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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은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의 진행단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각 단 

계를 기준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Table1비보험비용 항목의 단계분류

진 행 순 서 진 행 단 계 병 행 단 계

1 단 계 재 해 발 생 단 계

2 단 계 응 급 조 치 단 계

3 단 계 병 원 후 송 단 계 대체근로자 투입단계

4 단 계 입 원 치 료 단 계 처벌단계

5 단 계 통 원 치 료 단 계

6 단 계 치 료 종 결 단 계

7 단 계 장 해 결 정 단 계 사망결정, 장례실행단계

8 단 계 합 의 단 계

9 단 계 소 송 단 계

1 0 단 계 배 상 단 계

1 1 단 계 작 업 장  복 귀 단 계

1 2 단 계 1 1 단계 이후 지 속

다음의 각 비보험비용 항목은 <표 1>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 및 소멸

된다고 판단되십니까?해당되는 각 단계를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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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설문내용

A.재해자 손실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A1 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A2 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3 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4 직장 복귀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A5
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작업시간

에 대한 임금손실

A6 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손실

B. 재해자 이외의 인적손실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B1 호기심, 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B2 재해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의 시간손실 

B3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

B4 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B5 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B6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시간손실

B7 부상자 이외 작업중지 시간에 지불하는 임금손실 

B8 초과 근무수당   

B9 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임금손실

B10 부상자 구조를 위한 시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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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적 손실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C1 설비의수선, 교체, 철거를 위한 총 손실 

C2 제품, 재료의 손실  

C3 건물 등의 손실 

C4 공구 등의 재산손실

C5 보호구의 손실

C6 동력, 연료의 손실   

C7 기타의 물적 손실

D. 재해처리비용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D1 소송관계비용

D2 위로금 및 보상금 

D3 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D4 공물료, 화한대 등

D5 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D6 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

D7 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D8 벌금 및 과태료

D9 기타 재해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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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특수비용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E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E2 긴급복구비용  

E3 섭외, 접대비

E4 생산감소 회복경비

E5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

E6 신규채용비  

E7 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E8 임차료

E9 연구비

E10 재해처리를 위한 경비손실  

   

  F. 경영손실

비보험비용 항목 발생단계 소멸단계 비고

F1  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F2  기계를 100%가동 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

F3  부상자의 생산력감퇴에 의한 이익 감소

F4  복리 후생 제도상 의 손실

F5  인상된 보험 관련비용

F6  퇴직금 할증액

F7  생산지연 으로 인한 손실

F8  기타 피해에 의한 경영자 부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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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Ⅲ 비보험비용 산정식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설문

비보험비용항목의 산정식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산재보험급여 이외에 발

생되는 비보험비용(간접비)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

를 위한 것으로,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해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리며,다소 번거롭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고귀한 의견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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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자의 인적사항

이            름  

나            이  만    세

경            력  안전관리자 :   년 / 관리감독자 :   년 / 기타 :   년

업            종 건설업 , 제조업, 기타 :   

근   무   지   역

 Ⅱ. 설문지 작성법

본 설문의 기본 방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보험급여 이외

에 발생되는 비보험비용 항목의 산정을 위한 제시된 계산식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면 “○”를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부적절)일 경우는 수정식 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산식을 기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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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설문내용

비보험비용항목 적용요소 산출식 적 절:○
부적절:×

수정식
(×일 경우 기록)

A1.재해자의 사고당일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사고당일 작업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A1= a(
c-b
c

)

A2..재해자의 통원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산재보상 이외 통원 소요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A2= b(
a
c
)

A3..재해자의 휴업기간의 근로시간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재해자 휴업기간의 손실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A3= b(
a
c
)

A4.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
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사고후 생산률(%)
c.사고전 생산률(%)
d..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A4= ad(c-b)

A5.산재보험이 행해지지 않는 부상자의

부동 작업시간에 대한임금손실

a.재해자의 평균임금
b.사고당일 작업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요양종결후복귀까지의휴업시간수

case.1(사고당일)





case.2(요양종료후 복귀시 까지)






A6.재해자의 기타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A1-A5이외의 사유에 의한 손실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A6= b(
a
c
)

B1.동정심으로 인한 시간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작업을 중지한 인원수

B1= b(
a1
c
+
a2
c
+ --

-- +
an
c
)

B2..재해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의 시간

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작업을 중지한 인원수

B2= b(
a1
c
+
a2
c
+ --

-- +
an
c
)

B3..사기 저하 및 주위를 자극하여 다른

사고를 유발 손실

a.의료비용
b.다른사고 유발로인한 물적 피해액
c.재해수습에 소요한 임금손실액
d.재해로 인한 기타피해액

B3=a+b+c+d

B4.관리감독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한

시간손실

a.관리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수습에 소요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B4= b(
a1
c
+
a2
c
+ --

-- +
an
c
)

B5.재해로 인한 감독자의 조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손실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수습에 소요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B5= b(
a1
c
+
a2
c
+ --

-- +
an
c
)

B6.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관리감독자
의 시간손실

a.관리자의 각 평균인금
b.채용업무에 소요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업무투입 관리자수

B6= b(
a1
c
+
a2
c
+ --

-- +
an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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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항목 적용요소 산출식 적 절:○
부적절:×

수정식
(×일 경우 기록)

B7.부상자 이외 작업중지시간에 지불

하는 임금손실

a.작업중지자의 각 평균임금
b.작업중지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n.작업중지 인원수

B7= b(
a1
c
+
a2
c
+ --

-- +
an
c
)

B8.초과 근무수당

a.초과근무자의 각 평균임금
b.재해에 기인 연장근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재해에 기인한 초과근무수당 총액
n.연장근로 인원수

case.1

B8= 1.5b(
a1
c
+
a2
c
+ --

-- +
an
c
)

case.2
B8=d

B9.대체자의 능률감소로 인한 시간
손실

a.대체자의 평균임금
b.대체자의 능률회복 까지의 기간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사고전 생산률
e.사고후 생산률

B9=
a
c
×b×

d- e
d

B10.부상자 구조를 위한 시간손실

a.구조자의 각 평균임금
b.구조에 소요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수
n.구조자수

B10= b(
a 1

c
+

a 2

c
+

- - - +
a n

c
)

C1.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
손실

a.설비의 수리비
b.설비의 교체비
c.수리 및 철거비
d.부대비용

C1=a+b+c+d

C2.제품,재료의 손실

a.손실된 제품의 수
b.손실된 제품의 단가
c.손실된 재료의 수
d.손실된 재료의 단가

C2= (a×b)+ (c×d)

C3.건물 등의 손실

a.보수공사비
b.철거비
c.부대비용
d.건물의 총공사비

case.1
C3=a+b+c
case.2
C3=d

C4.공구 등의 재산손실

a.손실된 공구의 수
b.공구의 단가
c.손실된 기구의 수
d.기구의 단가
n.수량

C4= (a1×b1)+ -- + (an×bn)
+ (c1×d1)+ -- + (cn×dn)

C5.보호구의 손실
a.망실된 보호구의 수
b.보호구의 단가
n.수량

C5= (a1×b1)+ (a2+b2)+ -
- + (an×bn)

C6.동력,연료의 손실

a.유실된 동력의 양
b.유실된 연료의 양
c.동력의 단가
d.연료의 단가
e.추가 투입된 연료 및 동력
관련 비용

C6= (a×c)+(b×d)+ e

C7.기타의 물적손실
a.손실된 물적손실의 양
b.물적손실의 단가
c.추가 투입된 물적손실량

C7= (a1×b1)+ (a2+ b2)+ -
- + (an+ bn)+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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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항목 적용요소 산출식
적 절:○
부적절:×

수정식
(×일 경우기록)

D1.소송관계비용

a.변호사 선임료
b.승소사례금
c.인지대,송달료 등의 법무비용
d.기타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

D1=a+b+c+d

D2.위로금 및 보상금
a.위로금
b.배상금 D2=a+b

D3.입원중의 법정요양비 외의 경비

a입원기간 중 산재보상 이외
사업주 지출비용
b.입원기간 중 산재보상 이외
재해자 지출비용

D3=a+b

D4.공물료,화한대 등
a.공물료
b.조의금
c.화환대

D4=a+b+c

D5.회사장을 할 경우의 장의보상비용
a.장의비용
b.장례식 관련 부대비용 D5=a+b

D6.피해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정보상외의 경비
a.기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출된
비용
n.지출비용의 항목수

D6=a1+a2+ --- +an

D7.위로 및 시중 등으로 인한 시간
a.업무자 평균임금
b.재해처리와 관련한 면담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7= b(
a
c
)

D8.벌금 및 과태료
a.벌금 납부액
b.과태료 납부액 D8=a+b

D9.기타 재해처리비용
a.재해처리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n.지출비용의 항목수 D9=a1+a2+ --- +an

E1.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금
a.연체료
b.지체보상금 E1=a+b

E2.긴급복구비용

a복구작업에 소요된 시간수
b.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c.업무자수
d.일 근무시간수
e.설비의 임대비용
f.기타 복구작업에 사용된 비용
g.복구작업비용
h.부대비용

case.1

E2= a(
b1
d
+
b2
d
+ --

- +
bn
d
)+ e+ f

case.2
E2=g+h

E3.섭외,접대비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섭외,접대에 사용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면담시에 사용된 비용
n.업무자수

E3= b(
a1

c
+
a2

c
+ -

-- +
an

c
)+ d

E4.생산감소 회복경비
a.생산부흥 목적의 행사비용
b.행사 부대비용 E4=a+b

E5.새로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교육훈련에 사용된 시간 수
c.일 근무시간수
d.외부강사료
e.교재비
f.기타 교육에 소요된 비용
n.업무자수

E5= b(
a1

c
+
a2

c
+ -- +

an

c
)

+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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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비용항목 적용요소 산출식 적 절:○
부적절:×

수정식
(×일 경우 기록)

E6.신규채용비

a.업무자의 각 평균임금
b.채용업무에 소요된 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광고료
e..기타 채용에 사용된 비용
n.업무자수

E6= b(
a1
c
+
a2
c
+ --

- +
an
c
)+d+e

E7.광열비 또는 이와 같은
1인당 평균 코스트의
손실

a.사고전 공정투입 인원수
b.사고후 공정투입 인원수
c.사고공정 월별 고정지출비
d.재해자의 휴업일수
n.재해자수

E7= [
(
c
b
-

c
a
)

30
]d 1+ [

(
c
b
-

c
a
)

30
]d 2

+ -- + [
(
c
b
-

c
a
)

30
]d n

E8.임차료

a.설비의 임대비용
b.설비의 운송비용
c.설비의 연료 및 동력비용
d.기타 설비의 운용비용

E8=a+b+c+d

E9.연구비

a.연구비
b.연구와 관련된 부대비용
c.연구용역금액
d.용역관련 부대비용

case.1(자체연구 수행시)
E9=a+b

case.2(외부 용역시)
E9=c+d

E10.재해처리를 위한
경비손실

a.재해처리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n.비용 항목수 E10=a1+a2+ --- +an

F1.기술자 및 경력자에
대한 손실

a.기술 및 경력관련 손실비용
n.항목수 F1=a1+a2+ --- +an

F2.기계를 100%가동 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

a.재해전 해당공정 월생산액
b.재해후 해당공정 월생산액
c.장비의 가동중지일수

F2= c
(a- b)
30

F3.부상자의 생산력감퇴에
의한 이익감소

a.사고전 판매상의 월 이익액
b.사고후 판매상의 월 이익액
c.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F3= c
(a- b)
30

F4.복리 후생 제도상 손실
a.재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n.비용 항목수 F4=a1+a2+ --- +an

F5.인상된 관련보험비용
a.인상전 보험비용
b.인상후 보험비용 F5=b-a

F6.퇴직금 할증액

a.평균임금
b.요양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년)
c.요양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년)

F6= (a×30×b)- (a×30×c)

F7.생산지연으로 인한 손실
a.연체료 이외 지연으로 인한 손실
n.항목수 F7=a1+a2+ --- +an

F8.F1-F7이외의 기타 피해
에 의한 경영자 부담
경비

a.기타 경영손실비용 발생시
n.비용 항목수 F8=a1+a2+a3+ --- +an



- 145 -

 부록 Ⅳ 비보험비용 산정식과 인자도출 설문

비보험비용항목의 항목별 산정식 및 인자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산재보험급여 이외에 발

생되는 비보험비용(간접비)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

를 위한 것으로,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해 작성하신 설문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리며,다소 번거롭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으시고,고귀한 의견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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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자의 인적사항

이            름  

나            이  만    세

경            력  안전관리자 :   년 / 관리감독자 :   년 / 기타 :   년

업            종 건설업 , 제조업, 기타 :   

근   무   지   역

 Ⅱ. 설문지 작성법

본 설문의 기본 방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보험급여 이외

에 발생되는 비보험비용 항목의 산정을 위한 제시된 계산식이 변경 전

식(A)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A란에“○”를 하시고 변경 후 식(B)이 적

절하다고 판단되면 B란에“○”를 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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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설문내용

비보험비용 항목 도출을 위한 2차 설문

A.수정 전의 식 B.수정 후의 식 A가 적합 B가 적합

A4.직장 복귀 후 능률저하로 인한 임금손실

       

a.재해자 평균임금

b.사고후 생산률(%)

c.사고전 생산률(%)

d..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a.복귀후 회복시 까지의 경과일수

b.사고후 공정의 일이익금/인)

c.사고전 공정의 일이익금/인)

A5.산 재 보 험 이 행 해 지 지 않 는 부 상 자 의 부 동 작 업 시 간 에 대 한 임 금 손 실

case.1(사고당일)

  
 



case.2(요양종료후 복귀시 까지)

  



  



a.재해자의 평균임금

b.사고당일 작업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요양종결후복귀까지의휴업시간수

a.재해자의 평균임금

b.일 근무시간수

c.요양종결후복귀까지의휴업시간수

B9.대 체 자 의 능 률 감 소 로 인 한 시 간 손 실

  

××

 
  


××

 

a.대체자의 평균임금

b.대체자의 능률회복 까지의 기간(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사고전 생산률

e.사고후 생산률

a.대체자의 평균임금

b.대체자의 능률회복 까지의 기간(시간수)

c.일 근무시간수

d.사고전 생산량(금액)

e.사고후 생산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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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정전 식 B.수정후 식 A적합 B적합

C1.설비의수선,교체,철거를 위한 총손실

            

a.설비의 수리비

b.설비의 교체비

c.수리 및 철거비

d.부대비용

a.설비의 수리비

b.설비의 교체비

c.철거비

d.수리,교체,철거에 관련된 부대비용

e.폐설비의 판매이익금

C2.제 품 ,재 료 의 손 실

  ×  ×
  ×  ×  

   ×   × 

a.손실된 제품의 수

b.손실된 제품의 단가

c.손실된 재료의 수

d.손실된 재료의 단가

a.손실된 제품의 종류

b.손실된 제품의 단가

c.손실된 재료의 종류

d.손실된 재료의 단가

n.손실된 제품 및 재료의수량

C3.건 물 등 의 손 실

case.1

    
case.2

  

ase.1

     
case.2

  

a.보수공사비

b.철거비

c.부대비용

d.건물의 총공사비

a.보수공사비

b.철거비

c.보수 및 철거관련 부대비용

d.폐자재 판매비용

e.건물의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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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수정전 식 B.수정후 식 A적합 B적합

C7.기타의 물적손실

  ×      
      ×

  ×     
      ×

a.손실된 물적손실의 양

b.물적손실의 단가

c.추가 투입된 물적손실량

a.손실된 물적손실의 양

b.물적손실의 단가

c.추가 투입된 물량

n.손실된 물적손실의 종류

E4.생 산 감 소 회 복 경 비

        

a.생산부흥 목적의 행사비용

b.행사 부대비용

a.생산부흥 목적의 행사비용

b.행사 부대비용

c.기타 생산 증대를 위해 사용된 비용

F5.인 상 된 관 련 보 험 비 용

        ±     

a.인상전 보험비용

b.인상후 보험비용

a.인상전 보험비용

b.인상후 보험비용

n.인상된 보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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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Web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축방안



- 151 -

참 고 문 헌

1)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2009.

2)노동부,“2008산재보험 사업연보”,2009.

3)노동부,“노동백서”,2009.

4)노동부,“2009산재보험 사업연보”,2010.

5)노동부,“2010년 산업재해사업연보”,2010.

6)노동부,“2010년 고용노동백서”,2010.

7)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체계적 분석

방안 연구”,2007.

8)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재해손실비용(COST)조사연구”,1985.

9)박명수,“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및 산재예방투자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1993.

10)이혁주,“재해비용과 Heinrich방식”,한국산업안전학회지,제16권 3호,

pp.106∼110,2001.

11)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별․규모별 산재보험료(직접비용)와 산재예방

투자비용 비교”,2006.

12)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재해손실 비용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1988.



- 152 -

13)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재해로 인한 산업별 직․간접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1999.

14)H.W.Heinrich,“IndustrialAccidentprevention”,New York:Mc

Graw-Hill,1969.

15)Heinrich,H.W.D.PetersonandR.Nestor.“IndustrialAccident

Prevention”.5th,McGraw-Hill.1980.

16)FletcherJA,DouglasH M,“Totallosscontrolwiththeindustrial

environment”,A guide formanagersand supervisors Associated

BusinessProgrammes,1971.

17)GeorgeE.Redia,“SocialInsuranceandEconomicSecurity”,3rd,

prentice-Hallinc,1988.

18)“GuidetoOcupationalHealth andSafety ManagementSystems,

BS8800”,BSI,1996.

19)H.A.Walters,“StatisticalToolsofSafetyManagement”,VNR,1995.

20)HealthandSafetyExecutive,“TheCostsofAccidentsatWork”,

London:HMSO,1993.

21)H.Calvert,“SocialSecurityLaw(London:Sweet&Maxwell)”,1978.

22)野口三郞,“安全管理 第4版”,東京:中央 勞動災害防止協会,1966.

23)ANSI,“American NationalStandard Method ofRecording and

Measuring Work Injury Experience-Z16.1,” United States of



- 153 -

AmericaStandardsInstitute,1997.

24)A.Raoufand B.S.Dhillon,“Safety Assesment-A Quantitative

Approach”,LewisPublishers,1994.

25)“AmericanNationalStandardforMethodofRecordingandMeasuring

WorkInjuryExperience,Z16.1”,ANSI,1967.

26)“AmericanNationalStandardforOccupationalSafetyandHealth

IncidentSurveilanceZ16.5”,ANSI,June1997.

27)“AccidentFacts”,NationalSafetyCouncil,1997.

28)B.Lunsford,“ProActiveSafety:TheTotalQualityApproach”,

VideoCommunicationsCorp,1994.

29)BirdFEandGermainGL,“DamageControl",AmericanManagement

AssociationIncorporated”,New York,1966.

30)DanPeterson,“SaetybyObjectives”,VanNostrandReinhold,1996.

31)D.W.KaseK.J.WieseSafetyAuditing:A ManagementTool”,

VNR,1990.

32)“EnvironmentalHealthandSafety”,AmericanProductivity&Quality

Center,1996.

33)HSE(Health&SafetyExecutive),“TheCostsofAccidentsatWork”,

1993.

34)JohnV.Grimaldi,RollinH.Simonds,“SafetyManagement”5th,



- 154 -

IRWINHomewood,IL,pp.208∼230,1989.

35)JefferyW.Vincoli,“BasicGuidetoSystem Safety”,VanNostrand

Reinhold,1993.

36)J.SuokasV.Rouhiainen“QualityManagementofSafetyandRisk

Analysis”,ELSEVIER,1992.

37)J.V.Grimaldi,R.H.Simonds,“SafetyManagement”,IRWIN,5th,

Edition,1989.

38)Levitt.R.E,“Theeffectoftopmanagementonsafetyinconstruction”,

Tech.Rep.No.196,Theconstruction Institute,Stanford Universty,

1975.

39)MonneryN,“Thecostofaccidentandwork-relatedill-healthto

chequeclearingdepartmentoffinancialservicesorganization”,Safety

Siencevol.31,pp.59∼69,1999.

40)R.H.Simonds& J.V.Grimaldi,“SafetyManagementanAccident

CostandControl”,Illinois:RichardD.IRwin.Inc,1963.

41)Rinefort,F.C,“A new lockatoccupationalsafety;acost-benefit

analysisofselectedTexasindustries”,ProfessionalSafety,9:8-13,

1977.

42)S.Deacon,“Measuring Business Valuein Health and Safety”,

FinancialTimes,pp.1～3.



- 155 -

43)TheoreticalIssuesinErgonomicsScience,“Estimatinguninsuranced

costsofWork-relatedaccidents,PartⅡ:anincidence-basedmodel”,

2006.

44)ToreJ.LarssonandNevilleJ.Betts,“Thevariationofccupational

injurycostinAustralia;estimatesbasedonasmallempiricalstudy”,

SafetyScienceVol.24,Issue2,November,pp.143∼155,1996.

45)“ProfetionalSafety:JournaloftheAmericanSocietyofSafety

Engineers”,ASSE,1997.

46)Rinefort,“HandbookofOccupationalSafetyandHealth”,1987.

47)“StrategiesforEffectiveWorkersCompensationCostControl”,ASSE,

1988.

48)T.E.Mcsween,“TheValues-BasedSafetyProcess”,VNR,1995.

49)김동혁,전상연,최승걸,DuncanMackenzie& KentSharkey,“초보

자를 위한 한글 VisualBasic.NET”,인포북,2002.

50)전병서,“ProgrammingVisualBasic.NET”,정보문화사,2002.

51)최현호,“VisualBasic.NET”,정보문화사,2002.

52)GaryCornell,JonathanMorrison,이주형,권경만,김진학,“전문개발

자를 위한 Programming한글 VisualBasic.NET”,인포북,2002.

53)김교숙,“산재보상법리에 관한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156 -

54)김수복,“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학사,1995.

55)김용호,“산업재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56)김용달,“스프링클러설비 투자의 경제적 효용성 분석 모형에 관한 연

구”,서울시립대학교,pp.40～42,2003.

57)김종기,“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판례연구(제13집),

부산판례연구회,2002.

58)근로복지공단,“고용 징수․산재보험 실적분석”,2003∼2009.

59)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2009.

60)강문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확정된 장해보상연금(또는 유

족보상연금)을 사용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미리

공제할 것인가?”,판례연구[1],부산판례연구회,1991.

61)김현,“인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관한 연구”,건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5.

62)김수복,“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학사,1995.

63)김현태,“불법행위법”,일조각,1982.

64)노동부,“일본의 민사손해배상과 노재보험급무와의 조정”,1984.

65)노동부,“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2006.1.

66)노동부,“노동관계법 실무”,pp.17∼18,2008.

67)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안전성평가방법 연구”,1988.



- 157 -

68)노동부,“간병급여 지급기준 등에 관한 연구”,2006.8.

69)박홍규,“노동법론”,영남대학교 출판부,1995.

70)박수만,“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71)신상식․안영환,“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1994.

72)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편,“손해배상소송실무

(교통산재)”,한국사법행정학회,2005.

73)이병태,“노동법”,현암사,1998.

74)이상윤,“노동법”,법문사,2005.

75)고성석,이태영,“산업재해로 인한 비보험비용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국안전학회지,제16권 제2호,pp.103∼109,

2001.

76)이태영,이종빈,장성록,“비보험비용의 발생단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제23권 제6호,pp.158∼163,2008.

77)이태영,이종빈,장성록,“비보험비용의 정량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제25권 제4호,pp.69∼76,2009.

78)이태영,이종빈,장성록,“비보험비용 산정 System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제24권 제5호,pp.84∼89,2010.

79)양승규,“보험법”,삼지원,2004.

80)양승규,“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자동차보험약관의 효력”,



- 158 -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3,4호,1990.12.

81)이상헌,“산재보험급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82)왕종배 외,“철도시스템 안전요건 관리체계구축 기술개발”,한국철도

기술연구원,2004.

83)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비 소요비용 실태조사 연구”,2007.

84)정진엽,“산업재해 손실비용 산정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2002.

85)정완조,“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연구-업무상재해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

86)최광만,서재민,임차순,류병태,고재욱,“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손

실비용 산정 프로그램 개발”,한국산업안전학회지,Vol.16No.2,pp.63

∼68,2001.

87)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보건사업비용-효과분석”,1999.

88)한국산업안전공단,“건설현장 안전정보시스템 개발 연구”,2001.

89)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재해 통계기법 연구(Ⅰ)”,2003.

90)한국산업안전공단,“조선업 안전보건 투자효과 분석연구”,2003.

91)한국산업안전공단,“건설공사의 안전투자비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에

관한연구”,2003.

92)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재해발생 경보 프로그램 개발”,2004.

93)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 수요조사”,pp.121∼138,2004.



- 159 -

94)한국조사연구학회,“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에서 연속조사 표본설계

연구”,2004.

95)한국산업안전공단,“2005년도 중대재해 원인분석”,2007.

96)한국산업안전공단,“2006년도 중대재해 원인분석”,2007.

97)한국노동연구원,“주요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1988.9.

98)한국노동 연구원,“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선보장 후 정산제도를

중심으로-”,2004.

99)NSC,http://www.nsc.org/lrs/statinfo/estcost0.htm

100)HSE,http://www.hse.gov.uk/pubns/indg355

101)EUOSHA,http://osha.eu

102)OSHA,“RecordKeepingGuidelines”,http://www.osha-slc.gov



- 160 -

AnAssessmentMethodofCostscaused

byIndustrialAccidents

Lee, Tae-Yeong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economyhasnotonlyhighlydevelopedinindustryincluding

scaleandstructurealsoshowedrapidincreasetrendinaninputof

capitaland labor.In this process,however,because ofemployer

negligenceaboutsafetyandhealthcareofworkers,therehasbeen

increase of industrialaccidents,which bring a huge economical

damagetotheirfamily and employeraswellasworkersdirectly

involved:Lossofabilitytoworktoworkers,increaseof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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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tobusiness.

Inthecountry,worker'scompensationcostprovidedforindustrial

accidentsin2009isasmuchas3trillion460billionwonwith

estimatedcostofuninsuredloss,14trillionwon.Currently,however,

accidentlosscost,theresultofsafetyandhealth,isappliedinthe

ratioof1:4(insuredcost:uninsuredcost)onlyforaccidentsprovided

compensationbyaccidentcompensationinsurancelaw withawayof

Heinrich.ThereasonweusethewayofHeinrichwhencalculate

domesticaccidentlosscostisthattherearelittleaccuratedataneeded

tocalculationofuninsuredcost.

Studiesofuninsuredcostarenow proceedinginEngland,USA,EU

andsoon.Weshouldunderstandeconomicallosscostbyindustrial

accidentstopromotepoliciesforenhancingindustrialcompetitiveness

throughsafetyandhealtheffectively.Thestudyindicatethatinsured

loss costand uninsured loss costofforeign state increased in

proportion up to 1:1～1:4 untilpresent.These studies have had

differentresults depending on form ofindustry,degree ofinjury,

definitionofcostetc.NSC,ILO,OSHA inUSA,HSEinEnglandand

EU havealready used asystem thatcan calculateuninsured cost

directly.Onthecontrary,inthedomesticcase,itstilldependso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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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without any accurate

calculationsystem.

Bycalculatingtheaccidentlosscostuponbusinessmanagement

quantitativelyinadvanceandreportingtheresultcomparedcostof

preventinglosswiththatoflosstotheCEO,itcanbeusedto

determineinvestmentforsafety.

Thereforeforeignadvancedcountries,suchasEngland,USA,EU,

developedaprogram forcalculatinglosscostthroughsystematic

studyresultsaboutAllocationCostcalculatorwhichcalculateitemized

losscostdependingontheratioofinsuredcostversusuninsuredcost

orappearanceofaccidentswhentheindustrialaccidentsoccurredso

thateverybodycancalculatelosscostofindustrialaccidents.However

itiscertainthatsystematicstudyresultsforlosscostofindustrial

accidentswhichfittodomesticstatearedeficientuntilnow.

Accordingly,inthisstudy,afterclassifyingitemsofuninsuredcost

forcalculatingaccidentlosscostandgeneratingfactorsandformula

item byitem,weintendtocontributetocalculateaccidentlosscost

with developing system thatquantitativecalculation ispossible.In

short,sameas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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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adepossibletocalculateuninsuredcostclassifyingaccidentsby

degreeswithdevelopingsystem thatquantitativecalculationis

possibleandtomanagetouninsuredcost(calculatedresult)

systematically.

2)systemizedwithclassifyinguninsuredcostitemsbyform of

accidents(2majorcategories.6midcategories.50subcategories)

andsuggestedessentialdataforquantitativecalculationand

managementofaccidentlosscost.

3)suggestedfeaturesofuninsuredcostitem byitem andconstructed

system formanaging uninsured costitems which appeared by

levelswithclassifyingprocessofaccidentsgradually.

4)drew itemsthatshouldbemanagedbystageswithunderstanding

abouttimetooccurandceaseineachprocessofaccidents

5)suggestedappearancefeatureofuninsuredcostandmadeitpossible

tocalculatequantitativelywithdrawingformulaforcalculating

itemizeduninsuredcostandfactorconsistsofthatformula.

Inthisstudy,unquantifiablefactorsarenotconsidered.Itwillbe

necessarytostudywithtakingthesefactorsinto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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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after.Inotherwords,therearesomeunquantifieduninsuredcost

items.Thoughitisdifficulttoquantifytheseuninsuredcostitems,if

wetrytounderstandandmanageaboutlosscostcontinuouslyby

conductingstudiesforthem andconstructingdatabase,follow-up

studiesforthem willbe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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